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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Recruitment of Public Institutions: Who
Gains and Who Loses? ∗

Jin Seok Park† Jaeok Park ‡

Abstract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the joint recruit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which public institutions performing a similar task set
a common date of written tests for entry-level employment.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effects of this policy on job seekers and institutions. Using a game-
theoretic model with two institutions and a continuum of job seekers, we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First, when job seekers’ preferences for the two institu-
tions are identical and one institution is much preferred to the other one, the less
preferred institution and job seekers suffer from joint recruitment because job
opportunities at the less preferred institution are not fully utilized under joint
recruitment. On the other hand, when each institution is preferred by a half of
job seekers, joint recruitment improves the overall utility of job seekers by in-
creasing the likelihood that job seekers enter their preferred institutions. If joint
recruitment lowers the overall difficulty of getting a job, it benefits job seekers
with low ability more than those with high ability. Based on these results, we
evaluate the policy of joint recruitment and discuss polic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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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합동채용:누가이익을보고누가
손해를보는가? ∗

박진석† 박재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합동채용 정책이

구직자및기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두기관과무수히많은구직자가있
는공공기관채용게임을분석하여다음의결과를도출한다.우선,기관에대한
구직자들의선호가동일하고두기관에대한선호도의차이가클때,합동채용
이 실시되면 구직자들은 선호도가 낮은 기관의 채용기회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여 선호도가 낮은 기관과 구직자들이 손해를 본다. 이를 통해 선호도가
낮은 기관이 선호도가 높은 기관에 비해 합동채용 참여에 더 소극적이고, 합
동채용은 주로 선호도가 비슷한 기관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기관에대한구직자들의선호가대조적일때,합동채용이실시되면구직
자는자신이선호하는기관에입사할확률이높아져서구직자의전체효용이

높아진다.합동채용이전반적인취업문턱을낮추는효과가있다면,합동채용
은능력이낮은구직자들에게상대적으로유리하게작용한다.이러한결과를
바탕으로합동채용정책을평가하고정책적대안을논의한다.

Keywords 합동채용,공공기관,취업시장,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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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공기관은고용안정,급여,복리후생,근무환경등다양한측면에서여건
이좋아 ‘신의직장’또는 ‘꿈의직장’으로불리며구직자들에게인기가높다.1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연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분류되며, 2019년현재총
339개의기관이공공기관으로지정되어있다(공기업: 36개,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2공공기관은한해 2만명안팎의인원을신규로채용하
였는데,정부는청년취업난을완화하기위하여채용규모를확대하여 2018년
이후로는 신규채용 인원이 3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3 이처럼 구직자들이
공공기관에대해높은선호도를갖고있고공공기관의신규채용규모도확대

되는만큼,구직자들은공공기관의채용방식에대해지대한관심을갖고있다.
최근공공기관채용비리문제가불거지면서정부는채용과정의공정성을제고

하기위하여 2017년하반기부터공공기관블라인드채용을의무화하고있다.
이와동시에정부는 2017년하반기부터공공기관합동채용을추진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채용방식에 관한 두 가지 정책적 변화 중 후자에 초

점을맞춘다.
합동채용은 신규채용 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같은 날짜에

필기시험을치르는채용방식을뜻한다.4 합동채용이라는용어가여러기관이
공동의 채용과정을 거쳐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

러한 것은 아니고, 각 기관은 채용절차, 필기시험 내용, 선발기준 등을 각자
설정하되필기시험날짜만서로맞추는것이다.합동채용과는달리기관들이
필기시험날짜를맞추지않고각자개별적으로설정하는상황을분산채용또

는 개별채용으로 일컫는다.5 정부의 공공기관 합동채용 정책은 모든 공공기
관에합동채용방식을의무화하는것은아니고,이정책하에서공공기관은자

1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3,2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공사 등 공기
업’(25.0%)을가장많이꼽았다.

2JOB-ALIO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 https://job.alio.go.kr/main.do (2019
년 8월 15일접속)

3공공기관 신규채용에 관한 통계는 JOB-ALIO 사이트(http://www.alio.go.kr/
statisticsStat3.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14년에 17,509명, 2015년에 19,373명,
2016년에 21,059명, 2017년에 22,637명, 2018년에 33,900명, 2019년에 33,348명의신규채용이
있었다. (2020년 3월 9일접속)

4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8년공공기관합동채용실시,” 2018년 3월 16일.
5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7년하반기공공기관 “합동채용”방식확대도입,” 2017년 9월

7일.

https://job.alio.go.kr/main.do
http://www.alio.go.kr/statisticsStat3.do
http://www.alio.go.kr/statisticsStat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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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합동채용에참여할지여부를결정하고정부는참여기관을분야및

규모 등에 따라 그룹화하여 제시한다. 총 300개 이상의 공공기관 중 2017년
하반기에는 43개, 2018년에는 67개, 2019년에는 58개의공공기관이합동채용
에참여하였다.정부가추진하는공공기관합동채용방식은전에없던제도를
새로만든것이아니고,금융,항만등일부공공기관이기존에실시한합동채
용을더많은기관에확대하여실시하고자하는것이다.특히,금융공공기관은
2006년부터 합동채용을 추진하여 한국은행과 같은 날짜에 필기시험을 실시
해왔는데,구직자들은이러한금융공공기관의필기시험날짜를 ‘A매치데이’
로부르고있다.
정부는합동채용을도입한취지로중복합격에따른타응시자의채용기회

축소와 과도한 경쟁에 의한 사회적 비용 발생의 완화를 든다. 여러 기관의 필
기시험날짜가같으면그중하나의기관에만응시가가능하므로,합동채용은
구직자의응시기회를제한함으로써개별기관의경쟁률을낮추고중복합격자

를줄이는효과를가질것이다.이는구직자의실질적인채용기회를확대하며
그들이구직활동에소모하는비용을줄일것이다.또한,구직자들은자신의적
성 및 선호에 따라 소신 있게 지원할 기관을 결정하게 되어 직장생활에 대한

보다높은만족도를얻을수있다.한편,기관입장에서는중복합격자가줄어들
고기관에대한선호도가높은구직자가지원하여합격자의이탈이줄어들고,
지원자가감소하여채용심사에수반되는행정비용을절감할수있다.그렇지
만 합동채용이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만 갖는 것은 아니다. 합동채용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구직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이다. 더욱이 청
년층의 구직난이 극심한 데다가 채용이 일 년 또는 반년에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구직자들이제한된기회로인해받게되는심리적압박감은클수밖에
없고치열한눈치작전을벌여야할수도있다.응시기회의제한으로인한선택
의제한은분산채용에서여러기관에동시에합격하여입사할기관을골라서

갈수있는우수한구직자들에게더욱치명적이다.우수한구직자의기회박탈
은기관입장에서는우수인재확보가더어려워짐을의미한다.인지도가높고
인기가많은기관은합동채용에서도우수한지원자를모집할수있겠지만,선
호도가떨어지는소규모기관은합동채용에서우수한지원자확보에어려움을

겪을수있다.
이처럼 합동채용은 구직자와 기관 양쪽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미치고,이때문에공공기관합동채용정책에대한찬반의견이팽팽하
게 맞서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합동채용이 구직자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6이와 같은 논쟁으로 인하여 정부가 합동채용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다.(“‘신의 직장’ 공공기관 합동채용, 전면 재검토,” 박경담, 머니투데이,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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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모형을토대로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정부가추진하는공공기관합
동채용정책을평가하고자한다.모형에서는두개의기관과서로다른능력을
가진무수히많은구직자가있는취업시장을고려한다.구직자들이두기관에
대해갖는선호가일치하는경우와각기관을선호하는구직자가절반씩있는

경우를 살펴본다. 모형에서 합동채용이 실시되면 구직자들은 두 기관 중 하
나의기관에만지원할수있는데,구직자들의선호가동일할때는구직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지원할 기관을 결정하고, 선호가 대조적일 때는 선호에
따라 결정한다. 현실에서 합동채용에 참여하는 기관이 여럿 있을 때, 이들 중
일부는서열관계가비교적명확하고일부는비등할것이다.따라서현실에서
구직자의기관에대한선호는모형에서고려하는선호의두가지단순한경우

가혼재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고,구직자들은자신의능력과선호를동시에
고려하여지원할기관을결정할것이다.이와같은모형을분석하여구한주요
결과는다음과같다.

1. 기관에 대한 구직자들의 선호가 동일하고 두 기관에 대한 선호도의 차
이가 클 때, 합동채용이 실시되면 구직자들은 선호도가 낮은 기관의 채
용기회를완전히활용하지못하여선호도가낮은기관과구직자들이손

해를보고,따라서합동채용은실시되지않는다.

2. 기관에대한구직자들의선호가대조적일때,합동채용이실시되면구직
자들은자신이선호하는기관에만지원을하여선호하는기관에입사할

확률이높아지고결과적으로구직자들의전체효용이높아진다.

3. 합동채용이 전반적인 취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 합동채용은
능력이낮은구직자에게상대적으로유리하게작용한다.

첫 번째 결과를 통해 합동채용으로 인한 구직자의 지원 감소는 인지도 및

선호도가 떨어지는 기관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
서이러한기관이합동채용참여에더소극적이고합동채용은선호도가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기관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이와 같은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한다. 두 번째 주요 결과에 따르면, 합동채용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구직자들의선호가다양할때,합동채용은구직자와기관사이의매칭의질을

18일 참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11608531644112에
2019년 8월 15일에접속)) 2018년에비해참여기관이감소하기는했지만, 2019년에도정부는
공공기관합동채용을실시하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1160853164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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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 구직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 결과는 합
동채용이중복합격자의이직등을방지하여구직자의실질적인취업기회를

확대한다면 이는 일부 우수 구직자들의 승자독식적인 합격 현상을 방지하고

채용기회가 능력이 낮은 구직자들에게까지 보다 고르게 돌아가게 하는 효과

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합동채용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평등지향적인우리나라사회의특성이자리잡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 합동채용 이외에도 지원기회를 제한하는 제도

를흔히관찰할수있다.대표적인예로대학입시를들수있다.현행제도기준
으로수험생은수시모집으로최대 6회까지지원할수있으며,정시모집에서는
가군,나군,다군의총 3개의군이있고하나의군에서하나의대학에만지원할
수있어서최대 3개대학까지만지원이가능하다.법학전문대학원역시가군과
나군이 있어 지원자는 25개 대학 중 최대 2개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대
기업의공개채용에서도중복합격및과열경쟁으로인한부작용을방지하기

위해기업마다중복지원에대한나름의정책을시행하고있다.삼성그룹,포스
코그룹, CJ그룹, KT그룹, SK그룹등상당수의대기업은중복지원을금지하고
있고, 한화그룹, GS그룹 등 소수의 대기업만이 중복지원을 제한 없이 허용하
고 있다. LG그룹은 최대 3개 계열사까지 지원을 허용하며, 롯데그룹은 입사
지원서에 1지망, 2지망을작성하여 2개계열사에지원할수있다.현대자동차
그룹은 중복지원에 제한이 없으나 지원자가 HMAT으로 불리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때는 하나의 계열사를 선택하여야 한다. 의사들이 전공의(인턴 및 레
지던트)로서근무할병원에지원할때에도마찬가지제약이존재한다.전공의
모집은전기모집,후기모집,추가모집의 3개모집시기가있으며모집시기별로
최대 1개의병원에만지원이가능하다.또한전기모집합격자는후기모집에응
시할수없다.이와같이우리나라의경우여러분야에서지원자의지원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흔한 것은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평등주

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는지원기회를제한하는경우가거의없다.미국에서지원기회를제
한하는대표적인사례로대학입시의조기입시전형을들수있다.미국대학의
조기입시전형은 조기결정(early decision)과 조기행동(early action) 두 가지가
있다.지원자는조기결정으로 1개대학에만지원할수있고합격할경우무조
건등록해야한다.반면에조기행동으로지원하면합격하더라도다른대학에
입학할수있다.조기행동은 1개대학에만지원할수있는제한적조기행동과
여러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비제한적 조기행동으로 나뉜다. 이 중에 조기결
정은지원자의선택을지나치게구속한다는비판을지속적으로받고있으며,
이러한비판에반응하여예일대학교와스탠포드대학교를비롯한여러대학이



20 공공기관합동채용: 누가이익을보고누가손해를보는가?

조기결정에서 제한적 조기행동으로 조기전형 유형을 변경하였다. 제한적 조
기행동은 1개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정시모집에서 다른 대학에 원하는
만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및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있다.

저자가 아는 한, 공공기관 합동채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합동채용과 유사한 사례로 앞서 언급한 대학입시에서의

지원기회제한에관해서는여러기존연구가존재한다.우선 Avery and Levin
(2010)은위에서언급한미국대학입시에서의조기전형에관한정형화된사실
을 몇 가지 발견하고 이를 설명하는 모형을 제안한다. 저자들은 모형을 통해
조기전형이 갖는 두 가지 효과를 강조한다. 첫 번째로 조기전형을 통해 지원
자들은 대학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표출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랭킹이 조금
떨어지는 대학은 조기전형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 Chen and Kao (2014, 2019a,b)와 Chen et al. (2018)
은 학교 또는 학과별로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대만의 대학입시 사례를 분석

한다. Chen and Kao (2014)는 간단한 모형을 통해 두 대학의 명성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 랭킹이 낮은 대학은 랭킹이 높은 대학과 같은 날짜에 입학시험

을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음을 보인다. Chen et
al. (2018) 역시 수험생들이 자신의 시험성적에 대해 갖는 불확실성이 클 때
마찬가지의이론적결과를보이고이를실험을통해검증한다. Chen and Kao
(2019a)는 우수한 학생이 적고 불확실성이 클 때 마찬가지의 결과가 성립함
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대만의 자료를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Chen
and Kao (2019b)는대학이표준화된대학입학시험의선택과목을요구할지여
부를 결정하는 것을 분석한다. 대학이 선택과목을 요구하지 않으면 더 많은
지원자를모집하여우수한학생을더많이선발할수있으나한편으로는적성

및선호에있어대학과의적합도가떨어지는학생이증가할수도있다.저자들
은대학이시험날짜를동일하게설정할경우지원자들은자신의적성에맞는

대학에 지원하여 선택과목을 요구하지 않는 데 따르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

할 수 있음을 보인다. Avery et al. (2014)은 우리나라의 1994년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관련한 정형화된 사실을 제공하고 이를 모형을 통해 설

명한다.당시주요변화중하나는기존에는수험생이대학입학시험을치르기
전에 대학에 지원하였으나 1994학년도 입시부터는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고
자신의 점수를 아는 상태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수
험생이입시결과에대해갖는불확실성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저자들은
불확실성이높을때최상위대학바로아래랭킹의대학이최상위대학과같은

날짜에입학시험을치를유인이있음을보인다. Che and Koh (2016)는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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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불확실성이있는대학입시모형을분석하는데,등록의불확실성을줄
이는 장치로서 지원기회의 제한이 도입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Hafalir et al.
(2018)은 복수지원이 가능한 중앙화된(centralized) 대학입시제도와 복수지원
이 불가능한 분산적인(decentralized) 대학입시제도를 비교한다. 논문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우수한 학생은 복수지원이 가능할 때 입학의 문이 넓어서 중
앙화된대입제도를선호하는반면,능력이낮은학생은복수지원이불가능할
때하위권대학에서경쟁이완화되어대학에입학할가능성이생기기때문에

분산적인대입제도를선호한다.
이상에서살펴본대학입시에서의지원기회제한에관한기존연구의결과

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우선,지원기회의제한은수험생이다니고싶은대학
에지원하게하여대학과학생사이의매칭의질을향상시킬수있고중하위권

학생의 입학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이는 합동채용을 통해 구직자들이 보다
선호하는기관에입사할수있고능력이낮은구직자의채용기회가확장된다

는본논문의두번째와세번째주요결과와일맥상통한다.다음으로,최상위
대학바로아래랭킹의대학은수험생들이최상위대학과중복하여지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향 안전지원을 하는 우수한 학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공공기관합동채용맥락에적용해보면,구직자들의선호도가높은기관은구
직자들이가장취업하고싶어하는기관과합동채용을실시하여이익을볼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금융공공기관이 필기시험 날짜를 한국은행의 그것
에 자발적으로 맞춘 것은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한다. 한편, 본 논문의 첫
번째주요결과에서는선호도가낮은기관이합동채용에참여하면손해를볼

수있다고하였는데,이는대학입시맥락에서는랭킹이낮은대학이저명대학
과 같은 군에 속하면 우수 지원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해당한다. 본
논문의 모형은 수험생이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대학입시 상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때문에,본논문의분석결과는대학입시에서지원기회제한에따른
영향을분석하는데에도시사점을제공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제3절에서이를분석한다.제4절에서이론적분석을바탕으로공공
기관 합동채용 정책의 함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5절에서 정책적
대안을논의하며논문을마무리한다.명제의증명은부록에모아서제공한다.

2. 모형:공공기관채용게임

두 개의 (공공)기관과 기관에 취직하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구직자가 있
는 취업시장을 고려하자. 두 기관을 기관 1과 기관 2로 부른다. 각 구직자는



22 공공기관합동채용: 누가이익을보고누가손해를보는가?

한없이 작은 존재이며, 전체 구직자의 집합은 크기(또는 측도(measure)) 1로
표준화한연속체(continuum)로나타낸다.즉,르베그측도(Lebesgue measure)
가부여된단위구간(unit interval)을구직자의집합으로삼을수있다.각구직
자는 능력과 기관에 대한 선호를 자신의 특징으로 갖는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독립적으로분포한다.각구직자의능력은 [0,1]구간안의실수로나타내
며, 큰 숫자일수록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구직자들의 능력은 구간 [0,1]
을 대(support)로 갖는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에 따
라 분포한다. 임의의 구직자 i ∈ [0,1]가 임의의 기관 j ∈ [0,1] 에 입사할 때
그가얻는보수를 v j

i로표기하고,이는 0보다크다고가정한다.구직자들의기
관에 대한 선호의 분포는 분석의 편의상 다음 절에서 간단한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한다.

각 기관은 신규채용에 있어 합동채용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두 기
관모두합동채용에참여하면합동채용이실시되고,두기관중한기관이라도
합동채용에 참여하지 않으면 분산채용이 실시된다. 구직자는 합동채용 실시
여부를 관찰한 뒤 어느 기관에 지원할지 결정한다. 합동채용이 실시될 경우,
두기관은같은날짜에필기시험을제공하고각구직자는최대한개의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7 분산채용이 실시될 경우, 두 기관은 서로 다른 날짜에 필기
시험을 제공하고 구직자는 두 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편의상 구직자가
기관에지원하는것에수반되는비용은없다고가정한다.8

각기관에지원한구직자가정해지면,기관은지원자를상대로필기시험을
실시한다.기관은지원자의단위크기당 c > 0의비용을부담하여9 그기관에

지원한모든지원자들의필기시험점수를의무적으로매긴다.채용은지원자
수에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필기시험 출제 등에 수반되는 고

정비용은분석에서고려하지않는다.지원자의필기시험점수는그의능력에
영향을받아확률적으로실현이된다.능력이임의의 a ∈ [0,1]로주어진구직
자의점수는구간 [0,1]을대로갖는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g(·|a)에따라실현이된다.즉,임의의 a∈ [0,1]와 s∈ [0,1]에대해 g(s|a)> 0이

7현실에서는구직자가같은날짜에필기시험을제공하는기관중여러곳에지원한뒤필기

시험을치를때 (서류단계에서합격한곳중)어느기관에응시할지선택할수도있다.모형에
서는 논의의 편의상 서류 단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지원할 때 필기시험에 응시할
기관을선택하는것으로가정한다.

8현실에서는구직자가지원서를작성하고필기시험을준비하고응시하는데에비용이수반

되지만,대부분의구직자들은취업을희망하는기관에의지원기회를전부활용하려할것이기
때문에이와같은가정은현실과크게괴리된것은아니다.

9달리표현하자면,어떤기관에지원하는구직자의크기가 α ∈ [0,1]인경우그기관은 αc의
평가비용을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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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고, g(·|a)에 대응하는 누적분포함수는 G(·|a)로 표기한다. 능력이a 인
구직자가두기관에모두지원할경우두기관의필기시험에서획득하는점수

는동일한분포 g(·|a)에따라독립적으로실현된다.한편, a′ > a와 s′ > s를만
족하는모든 a,a′,s,s′ ∈ [0,1]에대하여 g(s′|a′)/g(s|a′)≥ g(s′|a)/g(s|a)가성립
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문헌에서 흔히 단조 우도비 성질(monotone likelihood
ratio property) 가정으로 불리며, 능력이 우수한 구직자일수록 필기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큰 것을 표현한다. 단조 우도비 성질은 1차
확률지배(first-order stochastic dominance)보다강한성질임이잘알려져있고
(예를들어, Krishna, 2009, 287쪽참조),따라서 a′ > a를만족하는모든 a,a′ ∈
[0,1]와모든 s ∈ [0,1]에대하여 G(s|a′)≤G(s|a)가성립한다.즉, G(s|a)는 a에
약하게감소한다.

각 기관은 능력이 a이고 그 기관의 필기시험에서 획득한 점수가 s인 지원
자를채용할때 π(a,s)의순수익을얻는다.10함수 π는두변수 a와 s에각각약
하게 증가하고 모든 a,s ∈ [0,1]에 대하여 π(a,s) > 0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함수 π가 a뿐만아니라 s도변수로갖는것은기관이지원자의능력뿐만아니
라그기관의필기시험에서얻은점수도직접적으로신경쓰는것을의미한다.
이는기관이필기시험에그기관에서중요시하는구직자의자질을판별할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기관은 최대 k의 인원을
채용할수있으며, k ∈ (0,1/2)을가정한다.

각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과 선호를 아는 상태에서 지원할 기관을 결정한

다.각기관은구직자들의능력과선호의분포는알지만개별지원자의능력과
선호를 관찰할 수는 없고, 구직자의 지원 전략과 지원자가 그 기관의 필기시
험에서얻은점수를바탕으로지원자의능력과선호에대한믿음을업데이트

한다.한편어떤구직자가두기관에모두지원한경우한기관은그구직자가
다른기관의필기시험에서얻은점수를이용하여그의능력에대해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기관은 서로 점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이
러한 가정은 현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기시험과 관련하여 각
기관은그기관에지원한구직자들이그기관의필기시험에서얻은점수만을

알게되고,이와같은정보를바탕으로합격자를선발하여이를지원자에게통
보한다.합격을통보받은지원자는합격한기관에입사할지여부를결정하여
이를 기관에 알린다. 이 때 두 기관에 모두 합격하더라도 최대 하나의 기관에

10두기관의균형이윤사이의비교를편하게하기위해두기관의순이익함수 π가서로같

다고 가정한다. 그렇지만 두 기관의 순이익 함수가 다르다고 가정하여도 두 기관의 이윤 비교
이외의분석의결과는달라지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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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입사 의향을 표시할 수 있다.11 합격자 중에 입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기관은추가합격자를선발할수있다.이미어떠한기관에입사하기로결정한
구직자가 다른 기관에 추가합격할 경우 아무 벌칙 없이 기존의 입사 의사 표

시를철회하고추가합격한기관에입사할수있다고가정한다.더이상의추가
합격자가없을때까지기관의합격자발표와구직자의입사의사전달과정을

반복한다.
이상에서 묘사한 공공기관 채용게임의 시간적 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각기관은합동채용에참여할지여부를결정한다.

2단계:각구직자는자신의능력과선호를아는상태에서지원할기관을결정
하여필기시험에응시한다.

3단계: 각 기관은 지원자의 필기시험 성적을 관찰한 후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는합격한기관에입사할지여부를결정한다.

각 구직자의 능력과 선호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적정보이다. 1단계에
서 기관의 결정은 2단계 이전에 구직자들이 관찰한다. 물론, 합동채용이 실
시되는지 여부만 공개되어도 분석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2단계에서 구직
자가 지원할 기관을 결정하면, 각 기관은 그 기관에 지원한 구직자의 크기를
관찰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채용게임은 행동이 관찰되는 베이즈 전개형 게
임(Bayesian extensive game with observable actions; Osborne and Rubinstein,
1994, 12.3절 참조)의 연속체의 무수히 많은 경기자가 있는 버전으로 해석할
수있고,이게임에완전베이즈균형(perfect Bayesian equilibrium)에해당하는
균형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구직자는 사적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완전 베이
즈균형에서는기관이구직자의능력과선호에대해갖는믿음을명시하여야

한다.그렇지만개별구직자는한없이작은존재이므로균형에서개별구직자
가이탈하여도기관이관찰하는지원자의크기는변하지않고따라서기관의

믿음 및 뒤따르는 행동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사적 정보를 갖는 경기자
가연속체로무수히많이있을때는균형밖사건(off-the-equilibrium event)이
일어났을 때의 믿음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지고 균형 경로 상의 믿음은 베이

즈 법칙에 의해 도출할 수 있으므로, 다음 절에서 수행하는 균형 분석에서는
기관과구직자의행동을중심으로균형을묘사한다.

11현실에서는 중복 합격한 기관의 연수 및 입사 일정이 다른 경우 한 기관에 입사 후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수도 있다. 합동채용의 취지 중의 하나는 이러한 중복 합격자의 이직을 막는
것이므로,모형의가정은현실에비해합동채용의장점을약화하는영향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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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형

본절에서는제2절에서묘사한공공기관채용게임의균형을분석한다.역
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의 접근과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 단계인 3단
계부터 분석한다. 3단계가 시작하는 시점에는 합동채용 실시 여부와 각 기관
에지원한구직자들과그들의필기시험점수가주어져있다.기관 j에지원한
구직자의 집합을 I j ⊂ [0,1]로 표기하자. 합동채용을 실시할 경우에는 I1과 I2

는서로소(mutually disjoint)이며 I1∪ I2 ⊂ [0,1]인추가적인제약을만족한다.
기관 j는 I j에 속한 지원자 개개인의 능력과 선호를 관찰할 수는 없으나 I j의

크기는관찰하고,구직자들의지원전략을이용하여 I j에속한지원자들의능

력과 선호의 분포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기관이 지원자들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필기시험 점수뿐이므로, 3단계에서 각 기관 j는 I j에 속한

지원자들의 점수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고, 각 구직자는 합격한 기관 중에
입사할 기관을 선택한다. 다음 명제에서 3단계 부분게임(subgame)의 균형을
제시한다.

명제 1. 공공기관채용게임의 3단계부분게임은다음과같은균형을갖는다.

(i) 각 기관은 그 기관에 지원한 구직자 중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
자를선발하고채용정원 k이내에서최대한많은지원자를채용한다.

(ii)각구직자는합격한기관중가장선호하는기관에입사한다.

본문의 모든 명제에 대한 증명은 부록에서 제공한다. 우선 3단계에서 구
직자의 선택에 관해 살펴보자. 구직자는 입사할 경우 양의 보수를 얻으므로
합격한기관이있으면어느기관에라도입사를하는것이그렇지않는것보다

나은 선택이다. 구직자 i가 하나의 기관에만 합격한 경우 그 기관에 입사하는
것이 최선이고, 두 기관에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v1

i과 v2
i를 비교하여 더 높은

보수를낳는기관에입사하는것이최선이다.이후의분석에서는두기관사이
에 무차별한 구직자가 없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만약 v1

i = v2
i인 구직자 i가

존재하여두기관에모두합격하는경우에는두기관중어느기관에입사하여

도최선이고,따라서예컨대입사할기관을같은확률로무작위로선택한다고
가정할수있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기관의선택에대해살펴보자.두기관의지원자의집

합과기관 j가아닌기관의합격자에대한결정과구직자의입사에관한최적
선택이주어져있는상황을고려하자.기관 j에지원한구직자중기관 j에합격
할경우기관 j에입사할지원자를기관 j가실질적으로상대하는지원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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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고 이들의 집합을 Ĩ j로 표기하자. 바꾸어 말하자면, Ĩ j는 타 기관의 합격

자가 결정된 상황에서 기관 j에 지원한 구직자 중 기관 j에 합격하더라도 타
기관에입사할지원자를제외한나머지지원자의집합을뜻한다.
집합 Ĩ j의크기가 0인경우에는그중누가입사하더라도기관 j의이윤은

0이 되므로, 기관 j가 어떠한 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여도 이는 균형을 구성
한다. 따라서 Ĩ j의 크기가 양수인 경우가 보다 흥미로운 경우이고, 이 경우를
고려하자. Ĩ j에속한지원자가기관 j의필기시험에서 s의점수를획득했을때
기관 j가그의능력에대해갖는믿음을누적분포함수 H j(·|s)로표기하자.능
력이우수할수록높은점수를받을가능성이크므로,높은점수는우수한능력
을신호하는것으로볼수있고,이는 s가커질수록H j(·|s)가 1차확률지배적이
되는것으로표현이된다.기관 j가필기시험에서 s의점수를획득한지원자를
한단위채용할때얻는기대순이익을Π j(s) =

∫ 1
0 π(a,s)dH j(a|s)로표현할수

있다.점수 s는 Π j(s)값에두가지경로로영향을미치는데,하나는 s가순이익
π에영향을미치는직접적인경로이고,다른하나는 π가 a에영향을받는데 s
가 a의조건부분포H j(·|s)에영향을미치는간접적인경로이다.순이익함수 π

는능력과점수에약하게증가하고능력의점수에대한조건부분포는점수가

높을수록 1차확률지배적이되므로,점수가높아지면두가지경로모두기대
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Π j(s)는 s에 약하게 증가하고, 따라서
기관 j입장에서는점수가높은지원자를채용할수록이익이기때문에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모든 a,s ∈ [0,1]에 대하
여 π(a,s)> 0을가정했으므로모든 s ∈ [0,1]에대하여 Π j(s)> 0이성립하고,
따라서정원 k이내에서최대한많은지원자를선발하는것이기관 j에이익이
된다.12

명제 1에서묘사하는전략에따르면,정원을채우는것이가능한경우임의
의기관 j는입사자의크기가 k가되도록커트라인점수 s j ∈ [0,1]를설정하여
필기시험 점수가 s j 이상인 지원자만을 합격시킨다. 지원자의 크기가 작거나
중복합격자중이탈자가많아서정원을채우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지원

자 전원을 합격시키고, 이때의 커트라인 점수는 s j = 0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2절에서는중복합격자가발생할경우추가합격절차를거치는것으로묘사

12능력또는점수가낮은구직자를채용하는데따르는순이익이음수인경우,작은 s에대하
여Π j(s)< 0이성립할수도있고이경우에는정원 k보다적은인원을채용하는것이최선일수
있다.그렇지만정원 k를채우는커트라인점수에서 Π j(s)> 0가성립할경우정원 k를채우는
것이최선이다.따라서특정값보다큰모든 s에대하여 Π j(s)> 0가성립하고 Ĩ j의크기에비해

k가충분히작다면,모든 a,s ∈ [0,1]에대하여 π(a,s) > 0가성립한다는가정이분석에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즈음의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수많은 유능한 구직자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준비하고있으므로, Ĩ j의크기에비해 k가충분히작은것은현실적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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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기관 j는중복합격자중입사자와이탈자의비율을정확히예상하고
커트라인점수 s j를한번에설정하는것으로도해석할수있다.
함수 Π j가상수인구간이존재하면커트라인점수형태이외의전략도균

형이될수있다.그렇지만이러한전략은 Π j의구체적인형태에따라달라지

고 복잡한 반면, 커트라인 점수 형태의 전략은 Π j의 형태에 상관없이 균형이

되고 단순하며 직관적이다. 또한 함수 π가 점수에 강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Π j도강하게증가하기때문에,이와같은점수순합격자선발이기관 j에있어
(측도가 0인지원자집합에대한결정까지)유일한최적이된다.게다가구직자
입장에서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한 다른 구직자는 합격하였는데 자신은

불합격하였다면이를불공평하다고생각할것이다.따라서앞으로다룰 2단계
이전에대한분석에서는기관이 3단계에서커트라인점수형태의균형전략을
사용하는것에초점을맞춘다.실질적으로상대하는지원자의크기가 0인경우
에는기관이어떠한전략을사용하여도최적이지만,지원자의크기에연속인
전략을 선택하여 이 경우에도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0으로 설정하는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 두 기관의 균형 커트라인 점수는 지원자의 집합과 중복합격
자 중 입사자의 비율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모두 구직자의 기관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받는다. 2단계 이전의 균형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이후의분석에서는모든구직자의선호가동일한경우와구직자들이
선호가 대조적인 두 그룹으로 나뉘는 경우의 두 가지 간단한 경우를 차례로

고려한다.

3.1. 구직자의기관에대한선호가동일한경우

모든구직자가동일한선호를갖고기관 1을기관 2보다선호하는상황을
고려하자.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구직자 i에 대하여 v1

i = vh와 v2
i = vl이 성립

하며, vh > vl을가정한다.예를들어,모든구직자의선호는임금과같고기관
1이기관 2보다높은임금을지불할때이와같은가정이성립할것이다.우선,
1단계에서기관의선택의결과로분산채용이실시되느냐,합동채용이실시되
느냐에따라 2단계이후의부분게임을분석한다.

3.1.1 분산채용(Separate Recruitment)

1단계에서두기관중최소하나의기관이합동채용에참여하지않으면분
산채용이실시된다.이경우 2단계이후의부분게임의균형을정리하면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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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2. 구직자의 기관에 대한 선호가 동일한 (즉, 모든 i에 대하여 v1
i = vh >

vl = v2
i가성립하는)공공기관채용게임을고려하자. 1단계에서기관의선택의

결과로분산채용이실시되는경우, 2단계이후부분게임은다음과같은균형을
갖는다.

(i)각구직자는두기관에모두지원한다.

(ii) 각 기관 j는 커트라인 점수 sS
j를 설정하여 그 기관의 필기시험에서 획득

한 점수가 sS
j이상인 지원자만을 합격시킨다. 기관의 커트라인 점수 (sS

1,s
S
2)는

다음식에의해유일하게결정되며, 0 < sS
2 < sS

1 < 1을만족한다.∫ 1

0

∫ 1

sS
1

g(s|a)dsdF(a) = k (1)∫ 1

0

∫ 1

sS
2

g(s|a)dsG(sS
1|a)dF(a) = k (2)

(iii)기관 1에합격한구직자는기관 1에입사한다.기관 1에불합격하지만기
관 2에합격한구직자는기관 2에입사한다.

위균형에서각기관 j의이윤 ΠS
j는

Π
S
1 =

∫ 1

0

∫ 1

sS
1

π(a,s)g(s|a)dsdF(a)− c (3)

Π
S
2 =

∫ 1

0

∫ 1

sS
2

π(a,s)g(s|a)dsG(sS
1|a)dF(a)− c (4)

로주어지고, ΠS
1 ≥ΠS

2를만족한다.능력이 a인구직자의보수US(a)는

US(a) = (1−G(sS
1|a))vh +G(sS

1|a)(1−G(sS
2|a))vl (5)

로주어지고, US(a)는 a에약하게증가한다.구직자의전체보수는US = k(vh+

vl)이다.

구직자들의 지원비용이 없고 모든 구직자는 3단계의 균형에서 어떤 기관
에지원을하든양의확률로합격하기때문에,분산채용에서모든구직자들은
선호하는 기관 1에 지원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리고 모든 구직자가 기관 1에
지원할경우각구직자는기관 1에합격한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기관 2에도
지원하는것이이익이다.따라서모든구직자가두기관에모두지원하는것이
2단계의유일한균형이된다. 3단계에서두기관은 (sS

1,s
S
2)의커트라인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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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구직자는 기관 1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관 1에
합격한구직자는기관 2에합격여부에상관없이기관 1에입사하고,기관 2에
합격한 구직자는 기관 1에 불합격한 경우에만 기관 2에 입사한다. 따라서 기
관 2는전체구직자들중에기관 1에불합격한구직자를실질적으로상대하게
된다.기관 2가실질적으로상대하는지원자의집합의크기는기관 1에합격하
지못한구직자의크기로서 1− k이고,기관 1에합격하지못한구직자는전체
구직자 풀에 비해 능력이 우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기관 2는
기관 1에비해양적으로나질적으로열등한지원자풀을상대하게되고,이는
균형에서기관 2가기관 1에비해낮은커트라인점수를사용하고낮은이윤을
얻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구직자는 능력이 우수할수록 두 기관 중 최소 한
곳에합격할확률이높아지고,특히선호하는기관 1에합격할확률도높아지
기 때문에 균형에서 더 높은 보수를 얻는다. 두 기관의 채용정원 k는 1/2보다
작으므로두기관모두정원을채우고,구직자의전체보수는 k(vh+vl)이된다.

3.1.2 합동채용(Joint Recruitment)

다음으로 1단계에서 두 기관이 모두 합동채용에 참여하기로 하여 합동채
용이실시되는상황을고려하자.이경우의분석에한하여능력의누적분포함
수 F가 [0,1] 구간 상에서 강하게 증가하고 연속이며 모든 s ∈ [0,1]에 대하여
G(s|a)는 a에 연속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의 분석에 사용될 몇 가지 기호를
우선소개한다.등식 F(a) = k를만족하는 a를 ak로표기하고, 1−F(a) = k를
만족하는 a를 ak로표기하자.즉, ak는능력의분포에서하위 k크기의끝에해
당하는능력을나타내고, ak는상위 k크기의끝에해당하는능력을나타낸다.
누적분포함수 F는강하게증가하는연속함수이므로이러한 ak와 ak는유일하

게존재하며 0 < ak < ak < 1을만족한다.임의의 a ∈ [0,ak]에대해,다음식을
만족하는 sh를 sh(a)로표기하자.∫ 1

a

∫ 1

sh

g(s|a′)dsdF(a′) = k (6)

식 (6)의좌변은임의의 a∈ [0,ak]에대해 sh에강하게감소하고연속이며, sh =

0일 때 1−F(a)의 값을 갖고 sh = 1일 때 0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a ∈
[0,ak]에 대해 sh(a)는 유일하게 존재하며 0 ≤ sh(a) < 1을 만족한다. 식 (6)의
좌변은 임의의 sh ∈ [0,1)에 대해 a에 강하게 감소하므로, sh(a)는 a에 강하게
감소하고 sh(0) = sS

1와 sh(ak) = 0을 만족한다. 함수 F가 연속이므로 식 (6)의
좌변 또한 a에 연속임을 보일 수 있고, 따라서 sh(a)는 a에 연속인 함수이다.
한편, ak보다큰 a에대해서는 sh(a) = 0으로설정한다.즉,어떤기관에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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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다높은구직자만이지원할때그기관이가능하면정원 k를채우기위해사
용하는커트라인점수가 sh(a)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마찬가지로,능력이 a
보다낮은구직자만이지원할때기관이정원을채우기위해사용하는커트라

인점수를 sl(a)로정의한다.즉,임의의 a ∈ [ak,1]에대해,다음식을만족하는
sl을 sl(a)로표기하자.∫ a

0

∫ 1

sl

g(s|a′)dsdF(a′) = k (7)

sl(a)또한모든 a ∈ [ak,1]에대해유일하게존재하며, a에강하게증가하며연
속이며 sl(ak) = 0과 sl(1) = sS

1를만족한다. ak보다작은 a에대해서는 sl(a) =
0으로 설정한다. sh(a)− sl(a)는 a에 강하게 감소하며 sh(ak)− sl(ak) > 0과
sh(ak)−sl(ak)< 0을만족하므로, sh(a) = sl(a)를만족하는 a가구간 (ak,ak)에

유일하게존재하고이를 â으로표기한다.이상에서소개한기호를사용하여 2
단계이후부분게임의균형을묘사하면다음과같다.

명제 3. 구직자의 기관에 대한 선호가 동일한 (즉, 모든 i에 대하여 v1
i = vh >

vl = v2
i가성립하는)공공기관채용게임을고려하자. 1단계에서기관의선택의

결과로합동채용이실시되는경우, 2단계이후부분게임은다음과같은균형을
갖는다.

(i)구직자는능력 a∗ ∈ [0, â)를기준으로능력이 a∗ 이상인구직자는기관 1에
지원하고 a∗ 미만인구직자는기관 2에지원한다.능력의기준점 a∗는

vh

vl ≥
1−G(sl(a)|a)
1−G(sh(a)|a)

를만족하는가장작은 a값으로유일하게결정된다.

(ii)기관은커트라인점수를 (sJ
1,s

J
2) = (sh(a∗),sl(a∗))로설정하여,각기관 j는

그기관의필기시험에서획득한점수가 sJ
j 이상인지원자만을합격시킨다.

(iii)구직자는자신이합격한기관에입사한다.

vh/vl의 값에 따라 구직자의 능력의 기준점 a∗와 기관의 커트라인 점수
(sJ

1,s
J
2)는다음의성질을만족한다.

(a) vh/vl ≥ 1/(1−G(sS
1|0))이면, a∗ = 0와 0 = sJ

2 < sJ
1 = sS

1가성립한다.
(b) 1/(1−G(sh(ak)|ak))≤ vh/vl < 1/(1−G(sS

1|0))이면, 0< a∗≤ ak와 0= sJ
2 <

sJ
1 < sS

1가성립한다.



박진석 ·박재옥 31

(c) 1 < vh/vl < 1/(1−G(sh(ak)|ak))이면, ak < a∗ < â과 0 < sJ
2 < sJ

1 < sS
1가

성립한다.

(b)와 (c)의범위에서 vh/vl이작아지고 1에다가갈수록, a∗는커지고 â에다가
가고, sJ

1는작아지고 sJ
2는 (c)의범위에서커지며 sJ

1와 sJ
2는서로가까워진다.

위균형에서각기관 j의이윤 ΠJ
j는

Π
J
1 =

∫ 1

a∗

∫ 1

sJ
1

π(a,s)g(s|a)dsdF(a)− (1−F(a∗))c (8)

Π
J
2 =

∫ a∗

0

∫ 1

sJ
2

π(a,s)g(s|a)dsdF(a)−F(a∗)c (9)

로주어지고, c가 0에수렴하거나 vh/vl이 1에수렴하면 ΠJ
1 ≥ ΠJ

2를만족한다.
능력이 a ∈ [0,1]인구직자의보수UJ(a)는

UJ(a) =

{
(1−G(sJ

1|a))vh if a≥ a∗,
(1−G(sJ

2|a))vl if a < a∗,
(10)

로 주어지고, UJ(a)는 a에 약하게 증가하며 a∗에서 연속이다. 구직자의 전체
보수는UJ = kvh +min{k,F(a∗)}vl이다.

합동채용하에서각구직자는최대한개의기관에지원할수있고지원비용

은없으므로두기관중한기관을선택하여지원한다.균형에서는구직자들이
보다 선호하는 기관 1이 기관 2보다 더 높은 커트라인 점수를 설정해야 하고,
이 경우 능력이 우수한 구직자들이 기관 2에 합격할 확률에 대비해서 기관 1
에 합격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기관 1에 지원하게 된다. 즉, 균형에
서 구직자들은 a∗로 표기하는 능력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능력이 a∗보다 높은
구직자는 기관 1에 지원하고 능력이 그보다 낮은 구직자는 기관 2에 지원한
다.즉,구직자들은능력에따라선별(sorting)이되어지원할기관을결정하는
모습을보인다.
한편, 명제 1에서 분석하였듯이 기관은 주어진 지원자 풀에서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순으로 가능하면 정원을 채우려고 한다. 따라서 구직자들의 능
력기준점 a∗가주어져있을때기관 1은 sJ

1 = sh(a∗)를,기관 2는 sJ
2 = sl(a∗)를

커트라인점수로설정한다.이와같은 a∗에대한기관의반응을감안하여두기
관에지원하는것사이에무차별한조건을사용하여균형기준점 a∗를결정할
수있다.균형에서기관 1은항상채용정원을채우나,기관 2는모형의구체적
인양태에따라아무지원자도없을수도있고,지원자는있으나정원을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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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수도있고,정원을채울수도있다.이세가지경우를두기관에대한선
호도의비율(즉, vh/vl)에따라살펴보면다음과같다.우선,명제 3에서제시한
vh/vl값의 (a)의범위는두기관에대한선호도의격차가아주큰상황으로,이
때는 모든 구직자들이 기관 1에만 지원을 하고 기관 2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며,기관 1은분산채용과동일한상황에처한다.다음으로,명제 3의 (b)의
범위에서는 (a)의범위에서보다는덜하지만두기관에대한선호도의격차가
여전히꽤커서,일부능력이낮은구직자는기관 2에지원을하지만그크기가
정원에미치지는못한다.따라서능력의기준점 a∗는 ak보다작으며,기관 2는
모든지원자를합격시킨다.기관 1은 (a)의범위에비해지원자가감소하므로
정원을 채우기 위해 sS

1보다 낮은 커트라인 점수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명
제 3의 (c)의 범위에서는 두 기관에 대한 선호도의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아
두 기관 모두 정원을 채운다. 균형에서는 기관 1의 커트라인 점수가 기관 2의
그것보다높아야하므로 a∗는 ak과 â사이에위치하고,기관 2는일부지원자를
불합격시키고기관 1은 (b)의범위에비해더낮은커트라인점수를사용한다.
요약하자면,두기관사이의선호도의격차가줄어들수록,능력의기준점 a∗가
커져서 기관 2에 지원하는 구직자는 점점 증가하고, 기관 1은 커트라인 점수
를낮추고기관 2는커트라인점수를올리며두기관의커트라인점수는점점
가까워진다.

균형에서는능력이특정기준보다우수한구직자가기관 1에지원하고기
관 1은기관 2보다높은커트라인점수를설정하므로,기관 1은기관 2에비해
능력과 점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뛰어난 지원자를 채용한다. 또한 두 기관
사이의선호도의격차가커서기관 2가정원미달이되면기관 2는기관 1에비
해채용의질뿐만아니라양에서도불리한입장에놓이게된다.따라서기관 1
이기관 2보다더높은기대순이익을누린다.한편,기관 1에대한선호도가훨
씬높아대다수의구직자들이기관 1에지원하게되면기관 1이기관 2에비해
필기시험평가에많은비용을부담해야한다.따라서평가비용이매우작다면,
기관 1이 기관 2보다 높은 이윤을 얻는다. 또한 기관 1에 지원하는 구직자의
크기가기관 2의그것보다작은경우에도기관 1이기관 2보다높은이윤을얻
는다. vh/vl이 1에다가가면두기관의커트라인점수가가까워지는데,기관 1
이보다높은능력을가진지원자풀을상대로기관 2와같은커트라인점수를
사용하여같은인원을채용하려면기관 1에지원하는구직자의크기가기관 2
의 그것보다 작아야 한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의 선호도 사이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않은경우에도기관 1이더높은이윤을얻는것을알수있다.

능력이 기준점 a∗보다 높은 구직자는 기관 1에 지원하고 기관 1의 필기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가 커트라인 점수 sJ

1를 넘으면 기관 1에 합격하여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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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 능력이 기준점 a∗보다 낮은 구직자는 기관 2에 지원하고 기관 2
의 필기시험에서 획득한 점수가 커트라인 점수 sJ

2를 넘으면 기관 2에 합격하
여 입사한다. 능력이 높을수록 지원한 기관에 합격할 확률이 높고 기준점의
능력을가진구직자는어느기관에지원하든무차별하므로,구직자의균형기
대보수는능력에약하게증가하는연속함수가된다.한편,균형에서기관 1은
항상 정원을 채우고 기관 2는 경우에 따라 정원을 못 채울 수도 있어서 구직
자의 전체보수는 kvh +min{k,F(a∗)}vl가 된다. 즉, 두 기관에 대한 선호도의
격차가 커서 기관 2에 정원 미달이 발생하면 구직자 전체의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3.1.3 두가지채용방식의비교

1단계에서기관은 2단계이후의부분게임의균형에서얻는이윤을고려하
여합동채용참여여부를결정한다.두기관모두합동채용을선호한다면 (즉,
모든 j = 1,2에 대해 ΠJ

j > ΠS
j가 성립하면), 합동채용이 실시될 것이다.13 반

면, 두 기관 중 한 기관이라도 분산채용을 선호한다면, 합동채용은 실시되지
않는다. 두 가지 채용방식에서 두 기관과 구직자들의 균형 보수를 비교하고
균형에서합동채용이실시되기위한충분조건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명제 4. 구직자의 기관에 대한 선호가 동일한 (즉, 모든 i에 대하여 v1
i = vh >

vl = v2
i가성립하는)공공기관채용게임을고려하자.

(a) vh/vl ≥ 1/(1−G(sS
1|0))이면, ΠS

1 =ΠJ
1, ΠJ

2 = 0,모든 a∈ [0,1]에대해US(a)>
UJ(a), US >UJ가성립한다.

(b) vh/vl < 1/(1−G(sS
1|0))이면,다음이성립한다.

(i)평가비용 c가충분히크면 ΠJ
1 > ΠS

1와 ΠJ
2 > ΠS

2가성립한다.순이익함수 π

가상수함수이면ΠJ
1 >ΠS

1가성립하고,이에더하여 vh/vl ≤ 1/(1−G(sh(ak)|ak))

이면ΠJ
2 > ΠS

2도성립한다.순이익함수 π가점수 s에의존하지않고점수의분
포가능력에무관하면 (즉, g(s|a)가 a에영향을받지않으면) ΠJ

1 > ΠS
1가성립

한다.따라서 c가충분히큰경우또는 π가상수함수에가깝고 vh/vl이충분히

작은경우에균형에서합동채용이실시된다.

13한기관이합동채용에참여하지않으면다른기관의결정에상관없이합동채용은실시되지

않는다.따라서두기관이모두합동채용을선호하는경우에도두기관모두합동채용에참여하
지않는 1단계의균형이존재한다.그렇지만이러한균형은약하게열등한(weakly dominated)
전략에기반하므로논의에서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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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순이익함수 π가능력 a에의존하지않고점수의분포가능력에무관하고
평가비용 c가 0에수렴하면 ΠS

1 ≥ ΠJ
1가성립한다.점수의분포가능력에무관

하고평가비용 c가 0에수렴하면 ΠS
2 ≥ΠJ

2가성립한다.

(iii) vh/vl > 1/(1−G(sh(ak)|ak))이면 US > UJ가 성립하고, vh/vl ≤
1/(1−G(sh(ak)|ak))이면 US = UJ가 성립한다. 따라서 US(a) ≥ UJ(a)인 a
가 F를기준으로양의크기로존재한다. (1−G(sS

2|a))/
(
1−G(sJ

1|a)/G(sS
1|a)
)

와 (1 − G(sS
1|a))/

(
G(sS

1|a)G(sS
2|a)−G(sJ

2|a)
)
가 a에 약하게 증가한다고 하

자. 그렇다면 어떠한 a′에 대해 US(a′) ≥ UJ(a′)이 성립하면, 모든 a > a′

에 대해 US(a) ≥ UJ(a)가 성립하고, 어떠한 a′′에 대해 US(a′′) > UJ(a′′)
이 성립하면, 모든 a > a′′에 대해 US(a) > UJ(a)가 성립한다. (1 −
G(sS

2|a))/
(
1−G(sJ

1|a)/G(sS
1|a)
)
와 (1−G(sS

1|a))/
(
G(sS

1|a)G(sS
2|a)−G(sJ

2|a)
)

가 a에 약하게 감소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어떠한 a′에 대해 US(a′) ≥UJ(a′)
이성립하면,모든 a < a′에대해US(a)≥UJ(a)가성립하고,어떠한 a′′에대해
US(a′′)>UJ(a′′)이성립하면,모든 a < a′′에대해US(a)>UJ(a)가성립한다.

우선 두 기관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아주 커서 합동채용하에서 모든 구직

자가기관 1에지원하는경우를고려하자.이경우기관 1은합동채용과분산채
용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기관 2는 합동채용하에서는 아무도 채용하지
못한다. 구직자는 분산채용하에서 기관 1에 불합격할 경우 기관 2에 합격할
수있는가능성이있으나,합동채용하에서는이러한기회가박탈된다.따라서
개별 구직자는 능력에 상관없이 분산채용을 선호하고, 구직자의 전체보수도
분산채용에서더높다.평가비용 c가그렇게크지않아 ΠS

2 > 0가성립한다면,
기관 2는 분산채용을 선호하고 따라서 합동채용은 실시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합동채용은분산채용에비해파레토열등하여,사회적후생의측면에서도합
동채용의정당성을찾기가어렵다.
다음으로 두 기관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아 합동채용에서

기관 2에 지원하는 구직자가 존재하는 경우(즉, a∗ > 0인 경우)를 고려하자.
분산채용에서합동채용으로이동하는상황을생각해보면,기관 1은합동채용
에서능력이기준점 a∗보다높은구직자만을상대하게되므로지원자의능력
의 질 측면에서는 개선이 된다. 한편 능력이 낮은 구직자는 기관 1에 더 이상
지원하지않게되어지원자의양은감소하고,이는기관 1의커트라인점수의
하락으로이어진다.점수가낮은지원자를채용하는것은앞서언급한직접적,
간접적 두 가지 경로로 기관 1의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원자의
양의감소는다른한편으로는지원자들을평가하는데따르는전체비용의감

소로이어져서기관 1에이익이되는측면도있다.요약하자면,분산채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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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채용으로이동하면,기관 1은지원자의능력과전체평가비용측면에서는
이익을보고채용자의점수측면에서는손해를본다.한편기관 2는분산채용
에서는 기관 1에 불합격한 구직자만을 실질적으로 상대하고 합동채용에서는
능력이 a∗보다 낮은 구직자만을 상대하므로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지원자의
능력의질측면에서는두채용방식사이의우열이명확하게결정되지않는다.
기관 2가실질적으로상대하는지원자의크기는분산채용에서는 1−k이고합
동채용에서는 F(a∗)로서 이는 1− k보다 작다. 따라서 합동채용은 기관 2가
상대하는실질적인지원자의크기를감소하는효과가있다.두채용방식사이
에실질적인지원자의능력의질이명확하게비교가되지않기때문에이러한

지원자의양적감소가커트라인점수의하락으로이어진다는보장은없다.그
렇지만채용정원이작아 F(a∗)가 1−k보다훨씬작으면지원자의양적감소가
커트라인점수의변화에결정적인요인이될것이고,합동채용의실시로인해
기관 2의커트라인점수가하락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또한분산채용에서
기관 2가 능력이 a∗보다 높은 구직자를 상당수 채용하고 있었다면, 합동채용
의 실시는 기관 2로 하여금 이러한 구직자들을 더 이상 채용할 수 없게 하여
채용자의능력의질적측면에서도기관 2에손해를끼칠것이다.기관 2에지원
하는구직자의크기는분산채용에서 1이고합동채용에서 F(a∗)이므로,기관 2
는합동채용에서전체평가비용을절감할수있다.요약하자면,분산채용에서
합동채용으로 이동하면, 기관 2는 전체 평가비용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익을
보고채용자의능력과점수측면에서는단언할수는없지만대체로손해를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기관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작을수록 a∗가 커져
합동채용의 실시가 기관 1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기관 2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진다.

인당평가비용이매우큰경우두기관은모두평가할지원자가적은합동

채용을선호한다.또한어떤구직자를채용하여도순이익이크게차이가나지
않는다면,기관 1은두가지채용방식에서모두정원을채울수있으므로평가
비용을절약할수있는합동채용을선호하고,기관 2는두기관에대한선호의
차이가크지않아합동채용에서도정원을채울수있다면역시합동채용을선

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균형에서 합동채용이 실시될 것이다.
순수익이점수에크게의존하지않고점수의분포가능력에크게영향을받지

않는다면, 점수가 기대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경로와 간접적 경로
가 모두 약화되어 기관 1은 지원자의 점수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기관 1은 지원자의 능력과 전체 평가비용 측면에서 이로
운합동채용을선호한다.반면에순이익이능력에크게의존하지않고점수의
분포가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인당 평가비용이 충분히 작다면, 기



36 공공기관합동채용: 누가이익을보고누가손해를보는가?

관 1은 지원자의 능력과 전체 평가비용보다는 채용자의 점수에 더 신경을 쓸
것이고,따라서이경우에는분산채용을선호한다.점수의분포가능력에크게
영향을받지않으면분산채용에서어떤구직자가기관 1에불합격한것이그의
능력에대해그다지부정적인소식은아니다.따라서이경우에는합동채용이
실시될때기관 2는지원자의능력의질측면에서손해를보고이는커트라인
점수의하락으로이어진다.그러므로점수의분포가능력에크게영향을받지
않으며인당평가비용이충분히작다면,기관 2는분산채용을선호한다.

인당평가비용이큰경우합동채용은지원자수를감소시켜기관에이익이

되는것은당연한결과이고기관입장에서합동채용을지지하는근거가될수

있다.하지만현실적으로채용평가대상인원에따른한계비용은고정비용에
비하여 작을 것이고, 이 경우 기관은 합동채용 실시로 인한 지원자 풀의 변화
를 더 신경 쓸 것이다. 이처럼 인당 평가비용이 비교적 작은 경우, 기관 1은
능력을 중시하면 합동채용을 선호할 수 있으나 기관 2는 대체로 분산채용을
선호한다.이는구직자에게덜선호되는기관이합동채용실시에반대할이유
가더많음을뜻하고,이러한성향은두기관에대한선호도의차이가커질수록
더강화될것이다.

다음으로 a∗ > 0인경우구직자의입장을생각해보자.합동채용에서기관
2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구직자의 전체보수는 분산채용에서보다 낮아지지
만,정원을채우면두가지채용방식하에서전체보수가 k(vh+vl)로동일하다.
개별구직자는합동채용실시여부와상관없이능력이우수할수록더높은보

수를얻는다.분산채용에서는각구직자에게기관 1과 2에두번의지원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합동채용에서는 기관 1 또는 2에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진다.
즉,구직자는분산채용에서더치열한경쟁을경험하지만더많은기회를얻으
며,합동채용에서경쟁은완화되지만기회도줄어든다.합동채용은이처럼구
직자에게장점과단점을동시에제공한다.명제 4(b)(iii)에서는두함수US(a)
와 UJ(a)가 문헌에서 흔히 다루는 단일 교차 성질(single-crossing property)을
가질충분조건을제시한다. a∗가 0에가까우면연속성논리에의해모든능력
의구직자가분산채용을합동채용보다선호한다.한편 a∗가충분히클경우에
는합동채용을분산채용보다선호하는구직자가존재할수있고,어떠한능력
의 구직자가 합동채용을 선호하는지는 모형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구직자의 능력에 따른 합동채용 선호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

를 전개하기 위해 [0,1] 구간 상에서 양의 값을 갖고 증가하는 함수 p에 대해
G(s|a) = sp(a) 형태의 누적분포함수를 고려하자. 이러한 분포는 단조 우도비
성질가정을충족하고,임의의 a,s,s′ ∈ [0,1]에대해G(s|a)G(s′|a) =G(s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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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다.두채용방식에서아무기관에도입사하지못하는구직자의크기를
살펴봄으로써∫ 1

0
G(sS

1|a)G(sS
2|a)dF(a) = 1−2k

=
∫ a∗

0
G(sS

J |a)dF(a)+
∫ 1

a∗
G(sJ

1|a)dF(a)

의 관계를 얻을 수 있고, 이는 sJ
2 < sS

1sS
2 < sJ

1를 함의한다. 따라
서 (1 − G(sS

2|a))/
(
1−G(sJ

1|a)/G(sS
1|a)
)
는 a에 약하게 감소하고

(1 − G(sS
1|a))/

(
G(sS

1|a)G(sS
2|a)−G(sJ

2|a)
)
는 a에 약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능력 a가 양극단에 가까워질수록 구직자는 분산
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동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진다. 합동채용이
실시되면 기관 1에는 능력이 우수한 구직자만이 지원하게 되어 sS

1sS
2 < sJ

1
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능력이 [a∗,1] 구간에 있는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취업 문턱은 높아진다. 따라서 합동채용에서 기관 1에 지원하는 구직자들은
능력이 우수할수록 합동채용이 유리하다. 반면에, 합동채용이 실시되면

기관 2에는 능력이 열등한 구직자만이 지원하게 되어 sJ
2 < sS

1sS
2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능력이 [0,a∗] 구간에 있는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취업 문턱은
낮아진다. 따라서 합동채용에서 기관 2에 지원하는 구직자들은 능력이

열등할수록 합동채용이 유리하다. 한편, vh/vl이 1에 가까워지면 sJ
1와 sJ

2가

sS
1sS

2에 가까워져서 구직자는 능력에 상관없이 분산채용과 합동채용 사이에

거의무차별해진다.

3.2. 구직자의기관에대한선호가대조적인경우

다음으로 구직자들이 절반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은 기관 1을 선
호하고다른그룹은기관 2를선호하는상황을고려하자.선호가동일한경우
와마찬가지로,구직자가자신이선호하는기관에입사하면 vh의보수를얻고

선호하지 않는 기관에 입사하면 vl의 보수를 얻는다고 하자. 즉, 능력과는 무
관하게 구직자 중 절반은 (v1

i ,v
2
i ) = (vh,vl)의 선호를 가지며 나머지 절반은

(v1
i ,v

2
i ) = (vl,vh)의 선호를 갖는다. 예를 들어, 한 그룹의 구직자는 임금에 따

라선호가결정되고다른그룹의구직자는근무조건에따라선호가결정되는

상황에서 기관 1은 기관 2에 비해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기관 2는 기관 1에
비해근무조건이양호하다면이와같은가정이성립한다.구직자들의선호가
동일한 경우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산채용과 합동채용이 실시될 때 2
단계이후부분게임의균형을각각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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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분산채용

1단계에서 두 기관의 선택이 분산채용을 낳은 경우 2단계 이후의 부분게
임의균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명제 5. 구직자의 기관에 대한 선호가 대조적인 (즉, 능력에 상관없이 절반의
구직자 i에대하여 v1

i = vh > vl = v2
i가성립하고나머지절반의구직자 i에대

하여 v2
i = vh > vl = v1

i이성립하는)공공기관채용게임을고려하자. 1단계에서
기관의 선택의 결과로 분산채용이 실시되는 경우, 2단계 이후 부분게임은 다
음과같은균형을갖는다.

(i)각구직자는두기관에모두지원한다.

(ii)각기관 j는커트라인점수 sS
j를설정하여그기관의필기시험에서획득한

점수가 sS
j 이상인지원자만을합격시킨다.두기관의커트라인점수는같으며

(즉, sS
1 = sS

2 = sS),공통의커트라인점수는다음식에의해유일하게결정되며
0 < sS < 1을만족한다.

1
2

∫ 1

0

∫ 1

sS
g(s|a)dsdF(a)+

1
2

∫ 1

0

∫ 1

sS
g(s|a)dsG(sS|a)dF(a) = k (11)

(iii)자신이선호하는기관에합격한구직자는그기관에입사한다.자신이선
호하는기관에불합격하지만선호하지않는기관에합격한구직자는선호하지

않는기관에입사한다.

위균형에서두기관의이윤은같고(즉, ΠS
1 = ΠS

2 = ΠS)다음식으로주어
진다.

Π
S =

1
2

∫ 1

0

∫ 1

sS
π(a,s)g(s|a)dsdF(a)

+
1
2

∫ 1

0

∫ 1

sS
π(a,s)g(s|a)dsG(sS|a)dF(a)− c (12)

능력이 a인구직자의보수US(a)는

US(a) = (1−G(sS|a))vh +G(sS|a)(1−G(sS|a))vl (13)

로주어지고, US(a)는 a에약하게증가한다.구직자의전체보수는

US =

[∫ 1

0
(1−G(sS|a))dF(a)

]
vh+

[∫ 1

0
G(sS|a)(1−G(sS|a))dF(a)

]
vl (14)

로서, k(vh + vl)<US < 2kvh를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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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의 선호가 동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직자들은 선호하는 기
관에합격한다는보장이없고지원비용이없기때문에분산채용시균형에서

두 기관에 모두 지원한다. 선호하는 기관에 합격한 구직자는 다른 기관에 합
격여부에상관없이선호하는기관에입사하고,선호하지않는기관에합격한
구직자는 선호하는 기관에 불합격한 경우에만 선호하지 않는 기관에 입사한

다.각기관은그기관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구직자가절반이있고차선으로
고려하는구직자가절반이있다는것을알고정원을채우기위해커트라인점

수를 설정한다. 두 기관은 대칭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균형에서 동일한
커트라인 점수를 설정하고, 이는 구직자들의 선호가 동일한 경우 두 기관이
설정하는커트라인점수사이에놓인다.두기관은대칭적이기때문에이윤역
시 같으며, 공통의 이윤은 선호가 동일한 경우의 두 기관의 이윤 사이의 값을
갖는다.구직자는선호가동일한경우와마찬가지이유로능력이우수할수록
균형에서 높은 기대보수를 얻는다. 구직자가 두 기관에 모두 합격할 경우 자
신이선호하는기관에입사하기때문에,선호하는기관에입사하는구직자가
선호하지않는기관에입사하는구직자보다많고,따라서구직자의전체보수
는 k(vh + vl)보다 크다. 그렇지만 선호하지 않는 기관에 입사하는 구직자도
양의 크기로 존재하므로 전체보수는 모든 채용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에

입사할때의값인 2kvh보다는작다.

3.2.2 합동채용

다음으로 합동채용이 실시되는 경우의 2단계 이후의 균형을 분석하면 다
음과같다.

명제 6. 구직자의 기관에 대한 선호가 대조적인 (즉, 능력에 상관없이 절반의
구직자 i에대하여 v1

i = vh > vl = v2
i가성립하고나머지절반의구직자 i에대

하여 v2
i = vh > vl = v1

i이성립하는)공공기관채용게임을고려하자. 1단계에서
기관의 선택의 결과로 합동채용이 실시되는 경우, 2단계 이후 부분게임은 다
음과같은균형을갖는다.

(i)각구직자는자신이선호하는기관에만지원한다.

(ii)각기관 j는커트라인점수 sJ
j를설정하여그기관의필기시험에서획득한

점수가 sJ
j 이상인지원자만을합격시킨다.두기관의커트라인점수는같으며

(즉, sJ
1 = sJ

2 = sJ),공통의커트라인점수는다음식에의해유일하게결정되며
0 < sJ < sS를만족한다.

1
2

∫ 1

0

∫ 1

sJ
g(s|a)dsdF(a) = k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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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구직자는자신이합격한기관에입사한다.위균형에서두기관의이윤은
같고(즉, ΠJ

1 = ΠJ
2 = ΠJ)다음식으로주어진다.

Π
J =

1
2

∫ 1

0

∫ 1

sJ
π(a,s)g(s|a)dsdF(a)− 1

2
c (16)

능력이 a인구직자의보수UJ(a)는

UJ(a) = (1−G(sJ|a))vh (17)

로 주어지고, UJ(a)는 a에 약하게 증가한다. 구직자의 전체보수는 UJ = 2kvh

이다.

두 기관은 정확하게 대칭적인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합동채용하의 균

형에서 두 기관은 동일한 커트라인 점수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각 구직자는
두 기관에 합격할 확률이 같으므로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에만 지원을 한다.
구직자들의선호가동일한경우에는구직자들이지원기관을선택하는데있

어 능력에 따른 선별이 일어난 반면, 구직자들의 선호가 대조적인 경우에는
선호에따른선별이발생한다.각기관은합동채용에서그기관을선호하는절
반의구직자들을지원자로마주하며,분산채용에서는그기관을선호하지않
지만 선호하는 기관에 불합격한 구직자들도 추가로 실질적으로 상대하므로,
합동채용에서의 커트라인 점수가 분산채용에서의 그것보다 낮다. 두 기관은
대칭적인 위치에 놓여있으므로 균형에서 커트라인 점수뿐만 아니라 이윤도

서로 같다. 구직자는 능력이 우수할수록 지원한 기관에 합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능력이 우수한 구직자가 보다 높은 기대보수를 누린다. 구직자는 자
신이선호하는기관에만지원하고두기관은모두정원을채우므로구직자의

전체보수는 2kvh가된다.

3.2.3 두가지채용방식의비교

이상에서분석한두가지채용방식에서의균형에서기관과구직자가얻는

보수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명제 7. 구직자의 기관에 대한 선호가 대조적인 (즉, 능력에 상관없이 절반의
구직자 i에 대하여 v1

i = vh > vl = v2
i가 성립하고 나머지 절반의 구직자 i에

대하여 v2
i = vh > vl = v1

i이성립하는)공공기관채용게임을고려하자.

(i) 평가비용 c가 충분히 크면 ΠJ > ΠS가 성립한다. 순이익 함수 π가 상수함

수이면 ΠJ > ΠS가성립한다.순이익함수 π가점수 s에의존하지않고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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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가 능력에 무관하면 (즉, g(s|a)가 a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ΠJ > ΠS가

성립한다.따라서세가지경우중하나에가까우면균형에서합동채용이실시
된다.

(ii)순이익함수 π가능력 a에의존하지않고점수의분포가능력에무관하고
평가비용 c가 0에수렴하면 ΠS ≥ΠJ가성립한다.

(iii) UJ > US가 성립한다. 따라서 UJ(a) > US(a)인 a가 F를 기준으로 양
의 크기로 존재한다. (1−G(sS|a))/

(
1−G(sJ|a)/G(sS|a)

)
가 a에 약하게 증

가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어떠한 a′에 대해 US(a′) ≥ UJ(a′)이 성립하면, 모
든 a > a′에 대해 US(a) ≥ UJ(a)가 성립하고, 어떠한 a′′에 대해 US(a′′) >
UJ(a′′)이 성립하면, 모든 a > a′′에 대해 US(a) > UJ(a)가 성립한다. (1−
G(sS|a))/

(
1−G(sJ|a)/G(sS|a)

)
가 a에 약하게 감소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어

떠한 a′에대해US(a′)≥UJ(a′)이성립하면,모든 a < a′에대해US(a)≥UJ(a)
가성립하고,어떠한 a′′에대해US(a′′)>UJ(a′′)이성립하면,모든 a < a′′에대
해US(a)>UJ(a)가성립한다.

기존에 분산채용을 하다가 합동채용을 실시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두
기관은대칭적인상황에처해있으므로합동채용도입에대해동일한입장을

갖는다. 합동채용을 실시하게 되면, 각 기관은 그 기관을 선호하지 않는 구직
자 중에 선호하는 기관에 불합격한 구직자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합동채용의 실시는 지원자의 양적 감소를 야기한다. 한편, 능력이 떨
어질수록선호하는기관에불합격할확률이높으므로,합동채용의실시로인
해지원자의전반적인능력의질은개선된다.따라서합동채용이실시되면두
기관은 지원자가 질적으로는 개선이 되지만 양적으로는 감소하여 커트라인

점수가 낮아지고 전체 평가비용도 줄어든다. 즉, 두 기관은 합동채용의 실시
로인하여지원자의능력과전체평가비용측면에서는이익을보고채용자의

점수측면에서는손해를본다.이는구직자들의기관에대한선호가동일한상
황에서보다선호되는기관 1이처한상황과일치한다.인당평가비용이높은
경우,기관의순이익이능력및점수에크게영향을받지않는경우,기관의순
이익이점수에크게영향을받지않고점수의분포가능력에크게영향을받지

않는 경우에는 합동채용의 이익이 손해보다 커서 기관은 합동채용을 선호하

며 균형에서 합동채용이 실시된다. 반면에, 기관의 순이익과 점수의 분포가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인당 평가비용이 낮으면, 기관은 분산채용을
선호하여균형에서분산채용이실시된다.
합동채용에서는모든구직자들이자신이선호하는기관에만지원하기때

문에 모든 채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에 입사한다. 반면에, 분산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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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직자들은 보험으로 선호하지 않는 기관에도 지원하고 선호하는 기관에

불합격할 경우 선호하지 않는 기관에 입사할 가능성이 있다. 바꿔 말하자면,
합동채용은구직자들의지원기회를제한함으로써구직자들이자신의선호에

보다 충실하게 지원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합동채용에서 구
직자의전체보수는분산채용에서보다더높다.선호가동일한경우와마찬가
지로, 분산채용에서 경쟁은 더 치열하나 구직자들은 두 번의 기회를 얻고, 합
동채용에서 기회는 한 번으로 제한되나 경쟁은 완화된다. 명제 7(iii)에서는
명제 4(b)(iii)에서와마찬가지로두함수US(a)와UJ(a)가단일교차하기위한
충분조건을제시한다.능력에따른구직자의합동채용선호여부에대해보다
구체적인논의를진행하기위해서구직자의선호가동일한경우와마찬가지로

점수의 누적분포함수가 G(s|a) = sp(a) 형태로 주어진 경우를 고려하자. 아무
기관에도입사하지못하는구직자의크기는∫ 1

0

(
G(sS|a)

)2
dF(a) = 1−2k =

∫ 1

0
G(sJ|a)dF(a)

로표현되어, sJ = (sS)2이성립하고이는모든 a ∈ [0,1]에대해UJ(a)>US(a)
가 성립함을 함의한다. 이 경우 합동채용은 취업 문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서 구직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에 입사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구직자는

능력에상관없이합동채용을선호한다.한편,모형의가정과달리분산채용에
서중복합격자의이직으로인하여기관들이추가합격자를충분히선발하지

못한다고하면
∫ 1

0 (G(sS|a))2dF(a) > 1− 2k 가성립한다.이때는 sJ < (sS)2가

되어 (1−G(sS|a))/
(
1−G(sJ|a)/G(sS|a)

)
는 a에 약하게 증가하고 능력이 낮

은구직자는합동채용을분산채용보다선호한다.즉,이경우에는합동채용이
취업문턱을낮추는효과를가져서합동채용이실시되면능력이낮은구직자

들이상대적으로유리해진다.

4. 논의:공공기관합동채용정책의영향

본 절에서는 제3절에서의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기관합동채용정책의영향을살펴본다.기관들이독자적으로합동채용을실
시하는 경우에는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들이 서로 연락하여 참여 기관 및 필

기시험날짜를결정할필요가있다.정부의공공기관합동채용정책은정부가
나서서참여기관을모집하고중간에서의견을조율함으로써기관들의거래비

용(transactions cost)을낮추고이로인하여합동채용을장려하는효과가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에따르면공공기관합동채용은기관의자율적참여

를원칙으로실행한다.우선어떠한기관이합동채용에참여할지를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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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의 구직자의 선호가 동일한 경우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선호도가 낮은
기관은 합동채용하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선
호도에차이가많이나는기관들이합동채용에참여할경우,제한된지원기회
하에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선호도가 높은 기관에 지원하려 할 것이다. 틈
새를노린소수의중하위권구직자만이선호도가낮은기관에지원할것이고,
따라서 선호도가 낮은 기관은 합동채용에서 우수인재를 채용하기가 어렵다.
반면에,분산채용에서는상위권구직자도보험으로선호도가낮은기관에지
원할 수 있고, 그들이 선호도가 높은 기관에 낙방할 경우 선호도가 낮은 기관
에입사할가능성도있다.한편선호도가높은기관은합동채용에서지원자가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우수한 지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평가비용이 크게

절약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합동채용에는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많고인지도가높은주요기관들이주로참여할것이고,인기가적고인지도가
떨어지는소규모기관들은참여를꺼릴것으로예측할수있다.총 300여개의
공공기관 중 2017년 하반기에 43개, 2018년에 67개, 2019년에 58개의 공공
기관이합동채용에참여하였는데,이들의명단을보면대부분인지도가높고
규모가큰기관임을확인할수있다.기획재정부는이와같은문제를인식하고
소규모기관의참여를독려하기위하여 2018년에는참여기관을규모에따라
별도의그룹으로분리하여합동채용을실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실제 합동채용 참여 여부가 위의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지

를살펴보기위하여기관에대한데이터를사용하여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이하알
리오) 홈페이지에는 2019년 현재 총 362개의 기관(공공기관 339개, 부설기관
23개)에관하여 42개항목이공시되어있는데,부설기관을제외하고공공기관
에관한일부항목을이용하여자료를수집하였다.각공공기관의최근현황을
종합적으로고려하기위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최근 5년간의평균값을
변수로이용하였다.실증분석에서고려한주요변수들의기초통계량은표 1에
요약되어있다.

총 339개의공공기관을 2017년하반기부터 2019년하반기까지정부가추
진한공공기관합동채용에한번이라도참여한기관과그렇지않은기관의두

그룹으로분류하였고,14표 1은주요변수의평균과표준편차를그룹별로비교

14서론에서언급하였듯이,정부의공공기관합동채용정책은 2017년하반기에처음으로실
시되어 2017년에는 46개기관이참여하였다. 2018년에는그중에서 35개기관이다시참여하였
고 32개 기관이 신규 참여하여 총 67개의 기관이 합동채용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기관 중 43개 기관이 재참여 하였고 15개 기관이 신규
참여하여총 58개기관이합동채용에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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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합동채용참여여부에따른기초통계량비교

단위:명,천원,년

합동채용미참여 합동채용참여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임직원총계 417.64 778.37 2421.42 4277.46 967.35 2494.19
총신규채용 37.62 92.66 135.38 210.86 64.44 142.25

1인당평균보수액 58279.65 16634.77 68554.81 14208.76 61106.84 16630.89
신입사원초임 30293.65 6795.18 33182.96 5178.43 31086.29 6514.26

1인당복리후생비(비급여성) 446.55 406.77 757.90 477.11 533.24 449.08
평균근속연수 8.78 4.97 12.69 4.68 9.85 5.19
설립이후기간 22.35 18.88 27.60 16.92 23.79 18.49
관측치수 246 93 339

자료출처: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웹주소: http://www.alio.go.kr
각 수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5년간 데이터의 평균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표시한 것임. 1인당 평균 보수액, 신입사원 초임, 1인당 복리후생비(비급여성)는 국내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이하 CPI, 2015년 = 100,출처: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
템(http://ecos.bok.or.kr/))기준으로실질변수로변환한값임.

하여제시한다.두그룹의주요변수의평균값을비교해보면합동채용에참여
한적이있는공공기관과그렇지않은공공기관사이에성질의뚜렷한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우선, 기관의 규모와 연관 있는 변수인 임직원 총계와
(임원 및 일반정규직) 총 신규채용을 보면 합동채용에 참여한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평균적으로 각각 6배와 3배 정도 크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금전적 대우를 나타내는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 신입
사원초임, 1인당비급여성복리후생비15 를비교해보아도합동채용에참여한

기관이그렇지않은기관에비해각각약 18%, 10%, 56%정도의높은값을갖
는것을확인할수있다.또한일반정규직직원의평균근속연수도합동채용에
참여한기관이그렇지않은기관에비해 4년가까이큰것을볼수있다.마지
막으로,기관이설립이후존재한기간16도합동채용에참여한기관이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5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종합해보면, 공공기관
합동채용에 참여한 적이 있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평균적으로

규모가 크고, 직원에 대한 금전적 대우가 좋고, 직원의 평균근속연수가 길고,

15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기관의 전체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임직원 총계로 나눈
값을사용하였다.

16기관의설립이후기간은 2019에서설립연도를뺀값으로계산하였다.

http://www.alio.go.kr
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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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두 그룹의 평균값을 단순히 비교한 것
이지만,이러한차이는구직자들에게인기가많고인지도가높은주요기관이
공공기관 합동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지지

한다고볼수있다.

그림 1:주요변수사이의상관관계

자료출처: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웹주소: http://www.alio.go.kr
각 변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5년간 데이터의 평균값임. 1인당 평균 보수액, 신입사원
초임은 ‘천원’단위에서 CPI(2015년 = 100)를기준으로실질변수로변환한값에로그를취했
음.

보다엄밀한비교를위해서본연구에서는프로빗모형(probit model)을이
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에 등장한 변수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
을것으로예상할수있기때문에모형에모든변수를포함할경우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문제가우려된다.따라서모형에포함할독립변수를결정하
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그림 1에서는 일부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표를
통해 살펴본다. 우선, 그림 1의 좌측 상단 그림은 임직원 총계의 로그값과 총

http://www.ali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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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의로그값사이의관계를보이는데,두변수사이에강한양의상관관
계가있음을볼수있다.이러한양의상관관계는기관의규모가클수록임직원
수도 많고 신규채용도 많이 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
로, 우측 상단 그림을 통해 급여와 관련된 변수인 1인당 평균 보수액과 신입
사원 초임 역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좌측 하단
그림은 평균근속연수와 1인당 평균 보수액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데, 이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호봉 및 직급이 높아져 보수액이 증가할 것이고,
또한보수액이높은직장일수록중도에퇴사하지않고오래근무하려할것이

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 그림에서는 기관의 설립
후 기간과 평균근속연수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다
른 조건이 같다면 설립된 지 오래된 기관에 오래 근무한 직원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17

그림 1 및 논문에 포함하지 않은 그 밖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변수 사이
의상관관계를고려하여,일부변수만을프로빗모형의독립변수로포함하였
다. 우선 임직원 총계 및 그와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일반정규직 직원 수는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와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계산할 때 각각 분모로
들어가므로, 기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두 변수 중 임직원 총계를 제외하고 총
신규채용을포함하였다.또한급여를나타내는두변수중 1인당평균보수액
은 평균근속연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분석에서 제외하고 신입사원

초임을사용하였다.기관의설립이후기간역시평균근속연수와의상관관계
를고려하여모형의분석에서제외하였다.요약하자면,프로빗모형을이용한
분석에서는 표 1에서 제시한 주요 변수들 중 총 신규채용, 신입사원 초임, 1
인당비급여성복리후생비,평균근속연수의네가지변수를기본적인독립변
수로사용하였다.그밖에도추가적인통제변수로서소재지,공공기관의유형,
주무부처를고려하였다.소재지는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은 1, 그렇지 않은 기관은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로표현하였다.공공기관유형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분
류를 사용하였다. 기관의 주무부처는 총 35개가 있고, 이를 더미 변수로 구성
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로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
지정부가추진한공공기관합동채용에한번이라도참여한기관은 1,그렇지
않은 기관은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2는 프로빗 모형을

17이론적으로 평균근속연수는 설립 이후 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자료에는 평균근속연수
가 설립 이후 기간을 초과하는 기관이 31개 존재한다. 이는 국영기업의 공기업화, 기관 통합,
기관명변경등으로새롭게출범한기관의경우에직원의근속연수에흡수된기관에서근무한

기간까지포함되었기때문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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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회귀분석의결과를제시한다.18

표 2의 회귀분석에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총 신규채용 인원이 많고 평균근속연수가 긴 기관일
수록공공기관합동채용에참여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해당변수의
회귀 계수 역시 1%의 수준에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재지를 통제했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소재지뿐만 아니라 기관유형과 주무부처를 통제
했을때에도유사한결과가성립한다.신입사원초임변수에대한계수는모두
양수로 나타났으며, 소재지 이외에 기관유형과 주무부처를 차례로 통제변수
로 모형에 추가하였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올라갔다. 반면, 1인당 복리후생
비에 대한 회귀 계수는 통제변수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았다.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면,신규채용규모가크고신입사원초임이높
고 직원의 평균근속연수가 긴 기관일수록 합동채용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19

일반적으로 신규채용이 많고 신입사원 초임이 높고 직원의 평균근속연수가

긴 기관이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기관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
는 본 연구의 이론적 결과에 기반한 예측과 일치한다.20 1인당 복리후생비의
계수가합동채용참여여부에미치는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은,
복리후생비는부조및보험의성질이강해서실제로받을혜택을예상하기어

렵기때문에구직자의선호도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해석할수도

있고, 타 변수와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타 변수의 계수에 그 영향이 반영된 것
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통제변수의 계수를 살펴보면, 소재지와 관련해
서는수도권에위치한기관일수록합동채용에덜참여하는경향이있으나이

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으며,기관유형과관련해서는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합동채용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일수록 구직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있으나,최근추진된공공기관지방이전정책에따라구직자들이선호하는

18일부 변수에 대해 결측치를 갖는 11개 기관은 제외하고 총 328개 기관이 회귀분석에 고
려되었다.주무부처를통제변수로포함하는모형에서는동일한주무부처를갖는기관이모두
합동채용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이들 기관도 제외하고 총 280개 기관이 회귀분석에 고려되었
다.

19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종속변수로 2018년 합동채용 참여 여부를 사용하거나 독립변
수로 2018년자료를사용하여도회귀계수의부호와유의성측면에서크게달라지지않는다.

20물론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기관이 정부 정책에 보다 협조적이어서 합동채용 참여에

따른실익에상관없이합동채용에참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합동채용참여에따른실익
을계산하기위해서는합동채용참여전후의지원자및채용자풀을비교할수있어야하는데,
이에대한자료를구하기는쉽지가않고이에대한분석은향후연구에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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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프로빗회귀분석결과

(1) (2) (3) (4)

총신규채용
0.00227***
(0.00083)

0.00221***
(0.00083)

0.00229***
(0.00079)

0.00266***
(0.00100)

신입사원초임
0.61947

(0.45935)
0.59070

(0.45110)
1.27006**
(0.60070)

1.99490***
(0.76122)

1인당복리후생비(비급여성)
0.15948

(0.10583)
0.15355

(0.10681)
-0.00222
(0.60070)

-0.09818
(0.10749)

평균근속연수
0.05963***
(0.01876)

0.05683***
(0.01897)

0.02950
(0.02192)

0.05872**
(0.02515)

소재지 × ○ ○ ○

수도권
-0.14356
(0.17597)

-0.05075
(0.19179)

-0.28506
(0.23032)

기관유형 × × ○ ○

준정부기관
-1.02162***

(0.30830)
-1.33642***

(0.41367)

기타공공기관
-2.06836***

(0.30798)
-2.27184***

(0.43506)
주무부처 × × × ○

Pseudo R-Square 0.15473 0.15652 0.32174 0.45599
관측치수 328 328 328 280

(*: p < 0.1, **: p < 0.05, ***: p < 0.01)
자료출처: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웹주소: http://www.alio.go.kr
각 변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5년간 데이터의 평균값임. 신입사원 초임, 1인당 복리후
생비(비급여성)는 ‘천 원’ 단위에서 CPI(2015년 = 100)를 기준으로 실질 변수로 변환한 값에
로그를취했음.

http://www.ali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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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소재 여부는 합동채용 참여 여

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원 정원, 자체수입액,
기획재정부장관의지정여부등에따라공공기관을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순으로인지도와선호도가높은기관이라고볼수있다.따라서공기업이준정
부기관에 비해, 그리고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합동채용 참여에
적극적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다음으로 합동채용의 실시가 개별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제3절의 분석에 따르면, 개별 구직자의 합동채용에 대한 선호는 합동채용의
실시로 인한 취업 문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즉, 합동채용의 실시로 구직
자들이체감하는취업문턱이높아지면합동채용은능력이우수한구직자에게

유리하게작용하고,반대로취업문턱이낮아지면능력이열등한구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론적인 결과만으로는 합동채용의 실시로 인해
어떤 능력의 구직자가 상대적으로 이로워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앞서각주 11에서언급하였듯이,모형에서는분산채용하에서중복합격한구
직자가 단 한 기관에만 입사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나 현실에서는 중복 합

격자가여러기관에입사하여기관이추가합격자를선발하지못하는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합동채용이 전반적인 취업 문턱을 낮추는 효과
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합동채용의 실시로 인해 능력이 열등한 구직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것을 함의한다. 또한 분산채용하에서 능력이 우수한
구직자일수록합격하는기관이많을것이다.예를들어,분산채용에서각구직
자가 20여개의기관에지원을해서상위권구직자는평균대여섯곳에합격하
고중위권구직자는평균한두곳에합격한다고하자.그러면상위권구직자는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합격한 기관 중 선호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중
위권구직자는채용경쟁에서상위권구직자에밀려채용에어려움을겪는다.
합동채용을실시하여각구직자가하나또는두개의기관에만지원할수있게

되면,각구직자는자신의능력과선호에따라지원할기관을선택할것이다.21

합동채용에서도상위권구직자가중위권구직자에비해인기있는기관에입

사할 확률이 높겠지만, 애초에 지원하는 기관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권구직자가갖는우위가약화되고중위권구직자의채용가능성은높아

진다.따라서합동채용이강자의승자독식을방지하고약자를보호하는효과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 합동채용을 실시하는 근간에는 사촌이
땅을사면배가아프고평등지향적인우리나라국민의성향이자리잡고있음

21합동채용에서는구직자들이지원하는기관에대한선택의폭이좁기때문에, (특히중하위
권구직자들의)눈치작전이심화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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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뜻한다.반면에개개인의선택권과자유를중시하는미국에서는합동채용
에서처럼지원기회를제한하는경우가흔치않다.한편합동채용으로인하여
상위권 구직자의 합격확률이 감소하면 이는 그들의 취업재수로 이어져서 취

업시장의적체를심화시킬수있다.
제3절의 구직자의 선호가 대조적인 경우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합동채

용으로인한지원기회의제한은구직자가자신의선호를표출하게하여구직

자들의 전반적인 효용을 높일 수 있다. 즉, 분산채용에서 구직자는 선호하지
않는 기관에까지 보험으로 지원하나, 합동채용에서는 선호하는 기관에만 지
원하게된다.이를통하여합동채용에서구직자들이선호하는기관에입사할
확률이높아진다.따라서합동채용에참여하는기관에대한구직자들의선호
가다양한상황에서는평등성제고뿐만아니라구직자와기관사이의매칭의

질적향상의관점에서합동채용을정당화할수있다.

5. 결론

본연구에서는정부가추진하고있는공공기관합동채용이구직자및기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선호도 및 인지도가 높은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합동채용에 참여할 유인이 높은 것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또한합동채용이중복합격자의이직을방지하여구직자의전반
적인취업의기회를넓힌다면,합동채용의실시로능력이낮은구직자가상대
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을 이론적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합
동채용을비롯하여우리나라에서흔히관찰되는지원및선택기회의제한의

기저에 평등주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직자들의 기관에 대한 선호가
다양할때에는합동채용은구직자들이자신이선호하는기관위주로지원하게

하여구직자들의전반적인효용을증대시킬수있다.
정부는 중복합격에 따른 타 응시자의 채용기회 축소와 과도한 경쟁에 의

한사회적비용발생을완화하는것을합동채용을실시하는근거로들고있다.
합동채용은필기시험응시기회를제한함으로써중복합격과실질적경쟁률을

감소시켜이와관련한소기의성과를어느정도는달성할수있겠지만,그것이
최선의정책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남는다.이에합동채용대신에고려할수
있는대안을논의한다.
신규채용에있어중복합격이문제가되는것은입사하기로한중복합격자

가 마지막 순간에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구직자가 A라는 기관에
합격하여 교육 및 연수를 받는 도중 또는 입사 후에, 보다 선호하는 B라는 기
관에 합격 소식을 듣고 기관 A에서 B로 이직하는 상황을 고려하자.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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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A입장에서는교육및연수비용의손실이발생하며필요한만큼의인원
을채용하지못하게되어인력운용에차질이생긴다.또한구직자입장에서는
기관 B로 이직한 구직자가 애초에 기관 A에 입사하지 않았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이 기회를 상실하여 손해를 본다. 이와 같은 중복합격으로 인한
문제는합동채용에서유사한기관을하나의그룹으로묶어서어느정도는완

화할 수 있겠지만, 합동채용이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모든
공공기관의합격자발표및입사의사통보등에관한채용일정을통일하고각

구직자가 합격한 기관 중 최대 한 개의 기관에만 입사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면,굳이합동채용을실시하지않더라도중복합격으로인한문제는적어도
공공기관사이에서는완전하게방지할수있다.이와같은방식은현행대학입
시의합격자발표및등록과정과유사하다.
다음으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구직자 및 기관의 채용 관련 비용을 감소

하고자한다면,필기시험을기관이개별적으로출제하지않고정부가주도적
으로출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공공기관지원
자들이 한날한시에 동일한 필기시험을 치르고 각 기관은 지원자들의 필기시

험점수와면접등을바탕으로합격자를선발하며,필기시험과목은지원자의
지원업무분야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한
필기시험을사용한다면구직자의필기시험준비부담과기관의출제및채점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한 번의 시험만 치르는 것은 여러 기관에서 여러
번시험을치르는것에비해상위권구직자가갖는우위를약화시킬것이다.22

경기도는이미 2015년부터이와같은통합채용방식으로공공기관직원을채
용하고있으며,구직자의부담을더덜기위하여서류전형을생략하고필기시
험과면접의 2단계전형을거쳐합격자를선발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안은 우리나라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유사하

며,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역시 대학입시에서처럼 지원할 수 있
는 기관의 수에 제한을 걸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행 대학입시제도 역시 완
벽한 제도는 아니고 지원기회의 제한에 따른 눈치작전 및 재수생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갖는다. 구직자들의 지원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중복합격과 과
다경쟁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완화하기위하여공공기관채용에도미국의

NRMP(national resident matching program)와같은중앙화된청산소를도입하
는것도하나의대안으로고려할수있다.중앙화된청산소를사용하는채용제
도는안정성,효율성등여러가지바람직한성질을갖도록고안될수있지만,
Che and Koh (2016)와 Hafalir et al. (2018)등이지적하듯이중앙화된제도의

22물론 기회가 한 번뿐이면 성적이 시험 당일의 컨디션 등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단점도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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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으로손해를보는기관또는구직자가있을수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합동채용 방식은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갖지만

구직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다 존중하면서 중복합격 및 과다 경쟁으로
인한폐해를줄일수있는대안을하루빨리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본연
구가공공기관채용방식의개선방안을공론화하고이에대한학문적,실제적
논의를촉발하는계기가되기를희망한다.

A. 부록:명제의증명

A.1. 명제 1의증명

각 구직자 i와 각 기관 j에 대해 v j
i > 0이므로, 구직자는 합격한 기관 중

가장높은보수를낳는기관에입사하는것이최적이다.다음으로기관 j의합
격자선발에관한결정을분석하기위하여 2단계에서구직자들의지원결정과
타기관의합격자에대한결정과구직자들의 (v1

i = v2
i인경우의결정을포함하

여) 최적 입사 결정이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자. 기관 j의 지원자의 집합 I j에

속한구직자중기관 j를선호하는구직자,기관 j를선호하지않으나타기관
에 합격하지 않은(즉, 타 기관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한)
구직자,두기관사이에무차별하고타기관에합격하지않은구직자,두기관
사이에 무차별하고 타 기관에 합격한 구직자 중 기관 j에 합격하면 기관 j에
입사할구직자를모아서기관 j가실질적으로상대하는지원자의집합으로정
의할수있고이를 Ĩ j로표기한다.즉,기관 j가실질적으로상대하는지원자는
타기관에의합격여부를알고있을때기관 j에합격할경우기관 j에입사할
지원자를뜻한다. I j와마찬가지로기관 j는 Ĩ j의크기와 Ĩ j에속한구직자들의

능력과선호에대한분포를안다.

집합 Ĩ j의크기가 0인경우에는 Ĩ j에속한구직자중누가입사하더라도기

관 j의이윤은 0이기때문에,기관 j가합격자를어떻게결정하더라도최적이
된다. 집합 Ĩ j의 크기가 양수인 경우를 고려하자. Ĩ j에 속하며 a ∈ [0,1] 이하
의 능력을 갖는 구직자의 크기를 H j(a)로 표기하자. 즉, Ĩ j의 크기는 H j(1)이
되고, 이는 1보다 작을 수 있다. Ĩ j의 크기가 양수이므로 기관 j가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지원자는 무수히 많고, 이들 중 점수가 s ∈ [0,1] 이하인 구직자의
크기는

∫ s
0
∫ 1

0 g(s′|a)dH j(a)ds′로 계산할 수 있다. 기관 j가 점수 s인 지원자를
y(s) ∈ [0,1]의 확률로 합격시키는 전략을 고려하자. 이 경우 기관 j의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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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은∫ 1

0

[∫ 1

0
π(a,s)g(s|a)dH j(a)

]
y(s)ds (18)

로표현할수있고,채용정원이 k인것은∫ 1

0

[∫ 1

0
g(s|a)dH j(a)

]
y(s)ds≤ k

의제약식으로표현할수있다.모든 (a,s)에대해 π(a,s)> 0이므로채용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기관 j의 이윤은 증가한다. 따라서 Ĩ j의 크기가 k보다 작을
때에는모든지원자를합격시키는것이기관 j의이윤을극대화한다.바꿔말
하면,이때는모든 s ∈ [0,1]에대하여 y(s) = 1로설정하는것이기관 j에최적
이다.한편, Ĩ j의크기가 k이상일때에는기관 j는최적에서정원을채우고,

Π j(s) :=
∫ 1

0 π(a,s)g(s|a)dH j(a)∫ 1
0 g(s|a)dH j(a)

(19)

가큰 s를획득한지원자부터합격시킨다.

H j(a|s) =
∫ a

0 g(s|a′)dH j(a′)∫ 1
0 g(s|a′)dH j(a′)

로정의하고, H j(a|s)는 Ĩ j에속한구직자중점수가 s인구직자의능력에대한
조건부누적분포함수로해석할수있다.임의의 t ∈ [0,1]와 s′ > s를만족하는
임의의 s,s′ ∈ [0,1]을고려하자. H j(t|s′)≤ H j(t|s)는∫ t

0
g(s′|a)dH(a)

∫ 1

t
g(s|a′)dH(a′)≤

∫ t

0
g(s|a)dH(a)

∫ 1

t
g(s′|a′)dH(a′)

과동치이고,이는∫ t

0

∫ 1

t
g(s|a′)g(s′|a)dH j(a′)dH j(a)≤

∫ t

0

∫ 1

t
g(s|a)g(s′|a′)dH j(a′)dH j(a)

(20)

로 다시 쓸 수 있다. a′ ≥ a이므로 단조 우도비 성질 가정에 의하여

g(s|a′)g(s′|a) ≤ g(s|a)g(s′|a′)가 성립하여 (20)의 부등식이 성립한다. 즉,
H j(·|s′)는H j(·|s)를 1차확률지배하고,이는점수가높은지원자일수록능력이
우수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Π j(s) =

∫ 1
0 π(a,s)dH j(a|s)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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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π는 a와 s에 약하게 증가하고 H j(·|s)는 s가 커질수록 1차 확률지배적
이 되므로, Π j(·)는 약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기관 j는 지원자 중에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여 채용정원 k를 채움으로써 이윤을 극
대화한다. 즉,

∫ 1
s j

[∫ 1
0 g(s|a)dH j(a)

]
y(s)ds = k를 만족하는 s j를 구하여, 모든

s ∈ [s j,1]에 대하여 y(s) = 1, 모든 s ∈ [0,s j)에 대하여 y(s) = 0으로 설정하는
것이기관 j에최적이다.

A.2. 명제 2의증명

1단계에서분산채용을실시하기로결정된경우의 2단계시점을고려하자.
3단계의균형에서각기관은채용정원을채우고자하므로,각기관의커트라인
점수는 1보다작다.구직자의점수분포는능력에상관없이구간 [0,1]을대로
가지므로,각구직자는기관 1에지원할때양의확률로합격한다.지원비용이
없으므로각구직자는기관 2에지원여부에상관없이기관 1에지원하는것이
그렇지않는것보다이익이다.따라서균형에서모든구직자는기관 1에지원
한다. 그렇다면 각 구직자는 기관 1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관 2
에도 지원하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다. 따라서 모든 구직자가 두
기관에모두지원하는것이 2단계의유일한균형이다.각구직자는두기관의
필기시험에모두응시하며두시험에서의점수는구직자의능력에따라 g(·|a)
의확률밀도함수에따라독립적으로실현이된다.

3단계에서기관 1에합격한구직자는기관 2에합격여부에상관없이기관
1에 입사한다. 한편, 기관 2에 합격한 구직자는 기관 1에 불합격한 경우에만
기관 2에입사한다.따라서기관 1이실질적으로상대하는지원자는크기 1인
전체지원자로서그들의능력의누적규모함수는 H1(a) = F(a)이다.기관 1의
채용정원 k는 1보다작으므로기관 1은 k의인원을합격시키며이를달성하기
위한합격커트라인점수 sS

1는식 (1)에의해결정된다.식 (1)의좌변의표현은
sS

1에강하게감소하고연속이며 sS
1 = 0일때 1의값을갖고 sS

1 = 1일때 0의값을
갖는다.따라서식 (1)을만족하는 sS

1는유일하게존재하고, 0 < sS
1 < 1을만족

한다.한편,기관 2가실질적으로상대하는지원자는크기 1− k인기관 1에불
합격한지원자로서그들의능력의누적규모함수는 H2(a) =

∫ a
0 G(ss

1|a′)dF(a′)
로 표현이 된다. k는 1/2보다 작으므로 1− k > k가 성립하여 기관 2가 실질
적으로 상대하는 지원자의 크기는 채용정원보다 크고, 기관 2가 k의 인원을
합격시키기위한합격커트라인점수 sS

2는식 (2)에의해결정된다. 0 < sS
1 < 1

이므로 모든 a ∈ [0,1]에 대하여 0 < G(sS
1|a) < 1이 성립하고, 식 (2)의 좌변의

표현은 sS
2에강하게감소하고연속이며 sS

2 = 0일때 1−k의값을갖고 sS
2 = sS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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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k보다작은값을갖는다.따라서식 (2)를만족하는 sS
2는유일하게존재하고,

0 < sS
2 < sS

1를만족한다.
앞서명제 1의증명의식 (18)에서보았듯이기관 j가실질적으로상대하는

지원자의능력의누적규모함수가 H j로주어지고기관 j가 sS
j의합격커트라인

점수를사용할때기관 j의전체순이익은∫ 1

sS
j

∫ 1

0
π(a,s)g(s|a)dH j(a)ds (21)

로 주어진다. 각 기관은 크기 1인 지원자를 심사하므로 전체 평가비용은 c가
든다.따라서 H j의구체적인형태를식 (21)에대입하면,기관 1과 2의이윤은
각각식 (3)과 (4)의표현으로주어진다.

ȳ =
k∫ 1

sS
1

∫ 1
0 g(s|a)dH2(a)ds

(22)

로정의하면, ȳ > 1이성립한다.명제 1의증명에서고려한기관 2의 3단계이
윤 극대화 문제에서 제약 0 ≤ y(s) ≤ 1 대신에 0 ≤ y(s) ≤ ȳ를 사용하면, 모든
s∈ [sS

1,1]에대하여 y(s) = ȳ로설정하는것이기관 2의이윤을극대화하고기관
2의 극대화된 이윤은 약하게 증가한다. 이 관계를 다음의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있다.

Π
S
2 ≤ ȳ

∫ 1

sS
1

∫ 1

0
π(a,s)g(s|a)dH2(a)ds (23)

식 (1), (22), (23)을사용하면,부등식∫ 1
0
∫ 1

sS
1
π(a,s)g(s|a)dsG(sS

1|a)dF(a)∫ 1
0
∫ 1

sS
1
g(s|a)dsG(sS

1|a)dF(a)
≤
∫ 1

0
∫ 1

sS
1
π(a,s)g(s|a)dsdF(a)∫ 1

0
∫ 1

sS
1
g(s|a)dsdF(a)

(24)

이ΠS
1 ≥ΠS

2를함의하는것을볼수있다.함수 π는 a와 s에약하게증가하므로,
다변량확률변수에대한 1차적확률지배의정의(예를들어, Sriboonchita et al.,
2009의 정리 3.3 참조)를 사용하면, 약하게 감소하는 임의의 함수 s : [0,1]→
[sS

1,1]에대하여∫ 1
0
∫ 1

s(a) g(s|a)dsG(sS
1|a)dF(a)∫ 1

0
∫ 1

sS
1
g(s|a)dsG(sS

1|a)dF(a)
≤
∫ 1

0
∫ 1

s(a) g(s|a)dsdF(a)∫ 1
0
∫ 1

sS
1
g(s|a)dsdF(a)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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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립하면부등식 (24)가성립한다.부등식 (25)를다시쓰면,∫ 1
0

(
1−G(s(a)|a)
1−G(sS

1|a)

)
(1−G(sS

1|a))G(sS
1|a)dF(a)∫ 1

0 (1−G(sS
1|a))G(sS

1|a)dF(a)

≤

∫ 1
0

(
1−G(s(a)|a)
1−G(sS

1|a)

)
(1−G(sS

1|a))dF(a)∫ 1
0 (1−G(sS

1|a))dF(a)
(26)

이 된다. 함수 s는 약하게 감소하고 함수 g(s|a)는 단조 우도비 성질 가정을
만족하므로, (1−G(s(a)|a))/(1−G(sS

1|a))는 a에 약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일
수 있고, 본문의 제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G(sS

1|a)는 a에 약하게 감소하므로,
부등식 (26)이성립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따라서 ΠS

1 ≥ΠS
2가성립한다.

구직자는 기관 1에 합격하면 기관 1에 입사하여 vh의 보수를 얻고 기관 1
에 불합격하고 기관 2에 합격하면 기관 2에 입사하여 vl의 보수를 얻는다. 능
력이 a인 구직자가 기관 j에 합격할 확률은 1−G(sS

j |a)로 주어지므로, 그의
기대보수 US(a)는식 (5)에서와같이주어진다. US(a)는다음과같이다시쓸
수있고,

US(a) = vh−G(sS
1|a)(vh− vl)−G(sS

1|a)G(sS
2|a)vl

G(sS
1|a)와 G(sS

2|a)는각각 a에약하게감소하므로, US(a)는 a에약하게증가한
다.구직자의전체보수는식 (1)과 (2)를사용하여

US =
∫ 1

0
US(a)dF(a) = k(vh + vl)

임을확인할수있다.

A.3. 명제 3의증명

1단계에서합동채용을실시하기로결정된경우의 2단계시점을고려하자.
각 구직자는 최대 한 개의 기관에 지원할 수 있고 지원비용은 없으므로 두 기

관중한기관을선택하여지원한다.구직자는자신이지원한기관에합격하면
입사한다.따라서각기관이실질적으로상대하는지원자는그기관에지원한
모든 구직자가 된다. 기관 j의 균형 커트라인 점수를 sJ

j로 표기할 때, sJ
1 > sJ

2
가성립하여야한다.이와반대로 sJ

1 ≤ sJ
2가성립한다고하자.그렇다면기관 1

에 합격할 확률이 더 높고 합격할 경우 보수도 더 높으므로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구직자는기관 1에지원한다.따라서 sJ
1 > 0이고 sJ

2 = 0이되어, sJ
1 ≤ sJ

2의

가정에모순이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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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관의커트라인점수가 sJ
1 > sJ

2를만족하는 (sJ
1,s

J
2)로주어져있을때,능

력이 a인구직자가기관 1에지원할때의기대보수는 (1−G(sJ
1|a))vh이고기관

2에지원할때의기대보수는 (1−G(sJ
2|a))vl이다.따라서능력이 a인구직자는

다음조건하에서기관 1에지원하는것을약하게선호한다.

1−G(sJ
1|a)

1−G(sJ
2|a)
≥ vl

vh (27)

sJ
1 > sJ

2이므로식 (27)의좌변의표현은단조우도비성질가정에의해 a에약하
게증가한다.따라서구직자의 2단계균형전략은능력 a∗ ∈ [0,1]를기준으로
능력이 a∗ 이상인 구직자는 기관 1에 지원하고 a∗ 미만인 구직자는 기관 2에
지원하는형태를띤다.
구직자의 능력의 기준점이 a∗일 때 정원을 최대한 채우는 기관 1과 2의

커트라인 점수는 본문에서 식 (6)과 (7)을 이용하여 정의된 sh(a∗)와 sl(a∗)
로 각각 주어진다. sh(a)는 a에 약하게 감소하고 sl(a)는 약하게 증가하며,
모든 a ∈ [0,1]에 대해 최소한 둘 중 하나는 강하게 감소 또는 증가한다.
sh(a)와 sl(a)는 a에 연속이고 임의의 s에 대해 G(s|a)가 a에 연속이라고 가
정했으므로, (1−G(sl(a)|a))/(1−G(sh(a)|a))는 a에 강하게 감소하고 연속
이며, a = 0일 때 1/(1−G(sS

1|0))의 값을 갖고 a = â일 때 1의 값을 갖는
다. vh/vl ≥ 1/(1−G(sS

1|0))이면, 모든 능력의 구직자들이 기관 1에 지원하
는 것을 선호하여 균형에서 능력의 기준점은 a∗ = 0이 되고 커트라인 점수
는 sJ

1 = sh(0) = sS
1와 sJ

2 = sl(0) = 0이 된다. 한편, vh/vl < 1/(1−G(sS
1|0))

이면 vh/vl = (1 − G(sl(a∗)|a∗))/(1 − G(sh(a∗)|a∗))를 만족하는 a∗가 구간

(0, â)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이것이 균형에서 능력의 기준점이 되고 두 기관
의 커트라인 점수는 (sJ

1,s
J
2) = (sh(a∗),sl(a∗))가 된다. 1/(1−G(sh(ak)|ak)) ≤

vh/vl < 1/(1−G(sS
1|0))일 때는 a∗가 구간 (0,ak]에 속하고 sJ

1 = sh(a∗) < sS
1

와 sJ
2 = sl(a∗) = 0이 성립한다. 1 < vh/vl < 1/(1−G(sh(ak)|ak))일 때는 a∗가

구간 (ak, â)에 속하고 sJ
1 = sh(a∗) < sS

1와 sJ
2 = sl(a∗) > 0이 성립한다. vh/vl이

1/(1−G(sS
1|0))보다 작은 범위에서 작아지고 1에 다가가면, a∗는 0의 값에서

부터커지며 â에다가간다. (0, â)구간에서 a∗가커질때 sJ
1는감소하고 a∗가 ak

보다 클 때 sJ
2는 증가한다. 또한 a∗ = â일 때 sh(a∗) = sl(a∗)가 성립하므로, a∗

가 â에다가갈때두커트라인점수는가까워진다.
기관 1이실질적으로상대하는지원자의능력의누적규모함수는 a∈ [a∗,1]

에대하여H1(a) =
∫ a

a∗ dF(a′)으로주어지고,기관 2의그것은 a∈ [0,a∗]에대하
여 H2(a) =

∫ a
0 dF(a′)으로 주어진다. 기관 1과 2에 지원하는 구직자의크기는

각각 1−F(a∗)과 F(a∗)이므로, 기관 1의 전체 평가비용은 (1−F(a∗))c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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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2의그것은 F(a∗)c이다.따라서식 (18)을사용하여기관 1과 2의균형에
서의 이윤 ΠJ

1와 ΠJ
2를 식 (8)과 (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기관 1은 기관 2에

비해지원자의능력이우수하고합격커트라인점수도높으므로, c가 0에수렴
할때 ΠJ

1 ≥ΠJ
2가성립하는것을명제 2의증명에서 ΠS

1 ≥ΠS
2가성립하는것을

증명한것과마찬가지의과정을거쳐증명할수있다. vh/vl이 1에가까워지면
능력의 기준점 a∗는 â으로 수렴한다. a∗ = â일 때 두 기관의 커트라인 점수가
같아지는데이를 sJ로표기하자.그렇다면

(1−G(sJ|â))(1−F(â))≤
∫ 1

â
(1−G(sJ|a))dF(a) = k

=
∫ â

0
(1−G(sJ|a))dF(a)≤ (1−G(sJ|â))F(â)

가 성립하여, F(â) ≥ 1/2임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vh/vl이 1에 가까워지면
기관 2의전체평가비용이기관 1의그것이상이라서이경우에도 ΠJ

1 ≥ ΠJ
2가

성립한다.
능력이 a∗이상인 구직자는 기관 1에 지원하고 합격하면 기관 1에 입사하

여 vh의 보수를 얻는다. 반면, 능력이 a∗ 미만인 구직자는 기관 2에 지원하고
합격하면기관 2에입사하여 vl의보수를얻는다.능력이 a인구직자가기관 j
에합격할확률은 1−G(sJ

j |a)로주어지므로,그의기대보수UJ(a)는식 (10)에
서와같이주어진다. G(sS

1|a)와 G(sS
2|a)는각각 a에약하게감소하므로, UJ(a)

는 두 구간에서 모두 a에 약하게 증가한다. a∗ > 0인 경우 능력이 a∗인 구직
자는 두 기관에 지원하는 것 사이에 무차별하므로 UJ(a)는 a∗에서 연속이다.
구직자의전체보수는 a∗ ≥ ak일때는식 (6)과 (7)을사용하여

UJ =
∫ 1

0
UJ(a)dF(a) = k(vh + vl)

임을보일수있다. a∗< ak일때기관 2가채용하는인원의크기는 F(a∗)이므로
UJ = kvh +F(a∗)vl가된다.

A.4. 명제 4의증명

(a) 우선 vh/vl ≥ 1/(1−G(sS
1|0))인 경우를 고려하자. 이 경우 합동채용에

서 모든 구직자들은 기관 1에 지원하므로, 기관 1은 분산채용에서와 동일한
상황에 처하며, 기관 2는 아무런 지원자도 마주하지 않는다. 이는 ΠS

1 = ΠJ
1와

ΠJ
2 = 0을함의한다.한편,식 (5)와 (10)을통해모든 a ∈ [0,1]에대하여

US(a)−UJ(a) = G(sS
1|a)(1−G(sS

2|a))vl > 0



박진석 ·박재옥 59

이성립함을볼수있다.또한US = k(vh + vl)> kvh =UJ가성립한다.
(b)다음으로 vh/vl < 1/(1−G(sS

1|0))인경우를고려하자.
(i) 명제 3에서 분석하였듯이, 합동채용을 실시할 경우 0 < a∗ < 1이 되어

0 < F(a∗)< 1가성립한다.따라서 c가충분히크면 ΠJ
1 > ΠS

1와 ΠJ
2 > ΠS

2가성

립한다. 함수 π가 p의 값으로 상수이면, ΠS
1 = ΠS

2 = kp− c와 ΠJ
1 = kp− (1−

F(a∗))c가되어역시 ΠJ
1 > ΠS

1가성립한다.또한 vh/vl ≤ 1/(1−G(sh(ak)|ak))

이면 합동채용에서 기관 2도 k의 채용정원을 채울 수 있어 ΠJ
2 = kp−F(a∗)c

가되고따라서 ΠJ
2 > ΠS

2가성립한다.
함수 π가 s에 의존하지 않고 g(s|a)가 a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이

경우 순이익 함수를 π(a), 점수의 확률밀도함수를 g(s)로 쓸 수 있다. 이를 이
용하여식 (3)과 (8)의 ΠS

1와 ΠJ
1를다시표현하면

Π
S
1 = k

∫ 1

0
π(a)dF(a)− c

Π
J
1 = k

∫ 1

a∗
π(a)

dF(a)
1−F(a∗)

− (1−F(a∗))c

가 된다. 구간 [a∗,1]를 대로 갖는 누적분포함수 (F(a) − F(a∗))/(1 −
F(a∗))는 F(a)를 1차 확률지배하고 π(a)는 a에 약하게 증가하므로,∫ 1

a∗ π(a)dF(a)/(1−F(a∗))≥
∫ 1

0 π(a)dF(a)가성립하여 ΠJ
1 > ΠS

1가성립한다.
(ii)함수 π가 a에의존하지않고 g(s|a)가 a에영향을받지않는다고하자.

이 경우 순이익 함수를 π(s), 점수의 확률밀도함수를 g(s)로 쓸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식 (3)과 (8)의 ΠS

1와 ΠJ
1를다시표현하면

Π
S
1 = k

∫ 1

sS
1

π(s)
dG(s)

1−G(sS
1)
− c

Π
J
1 = k

∫ 1

sJ
1

π(s)
dG(s)

1−G(sJ
1)
− (1−F(a∗))c

가 된다. sS
1 > sJ

1이므로 누적분포함수 (G(s)−G(sS
1))/(1−G(sS

1))는 (G(s)−
G(sJ

1))/(1−G(sJ
1))를 1차확률지배하고 π(s)는 s에약하게증가하므로, c가 0

으로수렴할때 ΠS
1 ≥ΠJ

1가성립한다.
g(s|a)가 a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G(sS

1) = 1 − k이고
F(a∗) < 1− k가 된다. 우선 vh/vl ≤ 1/(1−G(sh(ak)|ak))를 가정하여, 기관 2
도합동채용에서정원을채우는경우를고려하자.이경우에는

(1− k)
∫ 1

sS
2

g(s)ds = k = F(a∗)
∫ 1

sJ
2

g(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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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립하여, sJ
2 < sS

2가성립한다.식 (4)과 (9)의 ΠS
2와 ΠJ

2를다시표현하면

Π
S
2 = (1− k)

∫ 1

0

∫ 1

sS
2

π(a,s)g(s)dsdF(a)− c

Π
J
2 =

∫ a∗

0

∫ 1

sJ
2

π(a,s)g(s)dsdF(a)−F(a∗)c

가된다.같은인원을채용하는데합동채용에서분산채용에비해채용자의능
력과점수가떨어지므로,명제 2의증명에서ΠS

1 ≥ΠS
2를증명한것과마찬가지

의과정을거쳐 c가 0으로수렴할때 ΠS
2 ≥ ΠJ

2가성립하는것을보일수있다.
vh/vl > 1/(1−G(sh(ak)|ak))일때는 a∗ < ak가되어기관 2는합동채용에서정
원을 채우지 못하고 sJ

2 = 0이 되어 ΠJ
2는 vh/vl ≤ 1/(1−G(sh(ak)|ak))일 때에

비해감소한다.반면에 ΠS
2는 vh와 vl에영향을받지않는다.따라서이경우에

는 c가 0으로수렴할때 ΠS
2 > ΠJ

2가성립한다.
(iii) vh/vl > 1/(1−G(sh(ak)|ak))이면 F(a∗) < k가 되어 합동채용에서 기

관 2는정원을채우지못한다.따라서US = k(vh + vl)> kvh +F(a∗)vl =UJ가

성립한다. 한편 vh/vl ≤ 1/(1−G(sh(ak)|ak))이면 F(a∗) ≥ k가 되어 합동채용
에서 기관 2도 정원을 채우며, 따라서 US = k(vh + vl) = UJ가 성립한다. F를
기준으로 거의 모든 a에 대하여 UJ(a) > US(a)가 성립하면, UJ > US가 되어

모순이발생한다.따라서양의크기의 a에대하여US(a)≥UJ(a)가성립한다.
(1 − G(sS

2|a))/
(
1−G(sJ

1|a)/G(sS
1|a)
)
와 (1 −

G(sS
1|a))/

(
G(sS

1|a)G(sS
2|a)−G(sJ

2|a)
)
가 a에 약하게 증가한다고 하자.

UJ
1 (a) = (1 − G(sJ

1|a))vh와 UJ
2 (a) = (1 − G(sJ

2|a))vl로 정의하면 식 (10)에
제시한 UJ(a)는 모든 a ∈ [0,1]에 대해 UJ(a) = max{UJ

1 (a),U
J
2 (a)}로 표현할

수있다. US(a)≥UJ
1 (a)는

1−G(sS
2|a)

1− G(sJ
1|a)

G(sS
1|a)

≥ vh

vl (28)

과 동치이고, US(a) > UJ
1 (a)는 식 (28)의 부등호가 강한 부등호인 것과 동치

이다.가정에의해식 (28)의좌변은 a에약하게증가하므로,어떠한 a′ ≥ a∗에
대해US(a′)≥UJ(a′)이성립하면모든 a > a′에대해US(a)≥UJ(a)가성립하
고, 어떠한 a′′ ≥ a∗에 대해 US(a′′) > UJ(a′′)이 성립하면, 모든 a > a′′에 대해
US(a)>UJ(a)가성립한다.한편US(a)≥UJ

2 (a)는

1+
G(sS

1|a)G(sS
2|a)−G(sJ

2|a)
1−G(sS

1|a)
≤ vh

vl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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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치이고, US(a) > UJ
2 (a)는 식 (29)의 부등호가 강한 부등호인 것과 동치

이다. 가정에 의해 식 (29)의 좌변은 a에 약하게 감소한다. 어떠한 a′ < a∗에
대해 US(a′) ≥ UJ(a′)이 성립하면, 모든 a ∈ (a′,a∗]에 대해 US(a) ≥ UJ(a)가
성립하고, UJ

1 (a
∗) = UJ

2 (a
∗)이므로 위의 논리에 따라 모든 a > a∗에 대해서도

US(a)≥UJ(a)가성립한다.또한어떠한 a′′< a∗에대해US(a′′)>UJ(a′′)이성
립하면,모든 a ∈ (a′′,a∗]에대해US(a)>UJ(a)가성립하고,마찬가지로모든
a > a∗에대해서도US(a)>UJ(a)가성립한다.

(1 − G(sS
2|a))/(1 − G(sJ

1|a)/G(sS
1|a))와 (1 − G(sS

1|a))/(G(sS
1|a)G(sS

2|a) −
G(sJ

2|a))가 a에 약하게 감소하는 경우 대칭적인 논리를 적용하여 명제의 결
과를보일수있다.

A.5. 명제 5의증명

명제 2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기관 모두 가능하면 정원을 채우려고 하고
구직자는지원비용이없기때문에,각구직자는자신이선호하는기관에지원
하는것이그렇지않는것보다이익이다.따라서균형에서각기관의지원자의
크기는 1/2 이상이 되고, 이는 채용정원 k보다 크므로 구직자는 선호하는 기
관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다. 선호하지 않는 기관에 지원해도 양의 확률로
합격하므로,구직자는선호하지않는기관에도지원하는것이이익이다.따라
서균형에서각구직자는두기관에모두지원한다.
명제 1에서보였듯이두기관은 (sS

1,s
S
2)의커트라인점수를사용하여합격

자를선발한다.각기관은그기관을선호하는구직자전체와타기관을선호하
는구직자중타기관에불합격한구직자를실질적으로상대한다.따라서기관
j가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지원자의 누적규모함수는 타 기관을 j′으로 표기할
때

H j(a) :=
∫ a

0

1+G(sS
j′ |a
′)

2
dF(a′)

으로주어진다.이를이용하여 (sS
1,s

S
2)가균형커트라인점수가되기위한조건

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 1

0

∫ 1

sS
1

g(s|a)ds
1+G(sS

2|a)
2

dF(a) = k (30)∫ 1

0

∫ 1

sS
2

g(s|a)ds
1+G(sS

1|a)
2

dF(a) = k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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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0)과 (31)을 동시에 만족하는 sS
1와 sS

2가 서로 다르다고 하자. 예를 들어,
sS

1 < sS
2인 경우를 고려하자. 이때는 식 (31)의 좌변이 식 (30)의 좌변보다 작

으므로, 두 식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균형에서 sS
1와 sS

2는 같아야

하며, 공통의 값을 sS로 표기하면 이는 식 (11)을 만족한다. 식 (11)의 좌변은∫ 1
0 [(1− (G(sS|a))2)/2]dF(a)로 쓸 수 있고, 이는 sS에 강하게 감소하고 연속

이며 sS = 0일 때 1/2의 값을 갖고 sS = 1일 때 0의 값을 갖는다. k ∈ (0,1/2)
이므로식 (11)을만족하는 sS는유일하게존재하며 0 < sS < 1을만족한다.각
기관은크기가 1인전체구직자를평가하므로전체평가비용으로 c가발생이
되며,식 (18)을이용하여두기관의이윤을식 (12)의 ΠS로표현할수있다.
구직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에 합격하면 그 기관에 입사하여 vh의 보

수를 얻고 선호하는 기관에 불합격하고 선호하지 않는 기관에 합격하면 선

호하지 않는 기관에 입사하여 vl의 보수를 얻는다. 따라서 능력이 a인 구직자
의기대보수US(a)는식 (13)에서와같이주어진다.명제 2에서와마찬가지로
US(a)가 a에약하게증가하는것을보일수있다.구직자의전체보수는식 (13)
과 US =

∫ 1
0 US(a)dF(a)를 이용하여 식 (14)에서와 같이 주어지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식 (11)을 통해 식 (14)의 우변에서 vh에 곱해진 수와 vl에 곱해진 수

의 합은 2k임을 알 수 있고, 두 수는 양수로서 vh에 곱해진 수가 더 크므로

k(vh + vl)<US < 2kvh가성립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A.6. 명제 6의증명

명제 1에따라균형에서두기관이 (sJ
1,s

J
2)의커트라인점수를사용하여합

격자를선발한다고하자.두커트라인점수가다르다고하자.예를들어, sJ
1 < sJ

2
인경우를고려하자.이경우기관 1에합격할확률이더높으므로기관 1을선
호하는 구직자는 모두 기관 1에 지원하는 것이 이익이다. 따라서 기관 2에는
많아야 기관 1에만큼 지원자가 있으므로 sJ

2 ≤ sJ
1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는

애초의 가정 sJ
1 < sJ

2에 모순이다. 따라서 균형에서 두 기관은 동일한 커트라
인 점수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sJ로 표기하자. 두 기관의 커트라인 점수가
같으면각구직자는두기관에합격할확률이같으므로선호하는기관에지원

하는것이이익이다.따라서균형에서각구직자는자신이선호하는기관에만
지원한다.
각 기관이 상대하는 지원자의 누적규모함수는 F(a)/2이므로, 각 기관의

커트라인 점수는 식 (15)를 만족한다. 식 (15)는 sJ에 강하게 감소하고 연속이

며, sJ = 0일때 1/2의값을갖고 sJ = sS일때 k보다작은값을가진다.따라서
식 (15)를 만족하는 sJ는 유일하게 존재하며 0 < sJ < sS를 만족한다. 각 기관
의지원자의크기는 1/2이므로전체평가비용으로 c/2가발생한다.따라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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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이윤은식 (16)에서와같이주어진다.
각 구직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vh의 보수를 얻

으므로, 능력이 a인 구직자의 보수는 식 (17)에 의해 주어진다. G(sJ|a)는 a에
약하게 감소하므로, UJ(a) 는 a에 약하게 증가한다. 구직자의 전체보수는 식
(15)와 (17)을이용하여UJ =

∫ 1
0 UJ(a)dF(a) = 2kvh임을보일수있다.

A.7. 명제 7의증명

(i) 각 기관은 합동채용에서 평가할 지원자의 크기가 작으므로, c가 충분
히 크면 ΠJ > ΠS가 성립한다. 함수 π가 p의 값으로 상수이면, ΠS = kp− c와
ΠJ = kp− c/2가되어역시 ΠJ > ΠS가성립한다.함수 π가 s에의존하지않고
g(s|a)가 a에영향을받지않는다고하자.이경우순이익함수를 π(a),점수의
확률밀도함수를 g(s)로쓸수있다.이를이용하여식 (12)와 (16)의ΠS와ΠJ를

다시표현하면

Π
S = k

∫ 1

0
π(a)dF(a)− c

Π
J = k

∫ 1

0
π(a)dF(a)− 1

2
c

가되어, ΠJ > ΠS가성립한다.
(ii)함수 π가 a에의존하지않고 g(s|a)가 a에영향을받지않는다고하자.

이 경우 순이익 함수를 π(s), 점수의 확률밀도함수를 g(s)로 쓸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식 (12)와 (16)의 ΠS와 ΠJ를다시표현하면

Π
S = k

∫ 1

sS
π(s)

dG(s)
1−G(sS)

− c

Π
J = k

∫ 1

sJ
π(s)

dG(s)
1−G(sJ)

− 1
2

c

가 된다. sS > sJ이므로 누적분포함수 (G(s)−G(sS))/(1−G(sS))는 (G(s)−
G(sJ))/(1−G(sJ))를 1차확률지배하고 π(s)는 s에약하게증가하므로, c가 0
으로수렴할때 ΠS ≥ΠJ가성립한다.

(iii) 명제 5와 6으로부터 UJ = 2kvh > US가 성립함을 볼 수 있다. F를 기
준으로 거의 모든 a에 대하여 US(a) ≥ UJ(a)가 성립하면, US ≥ UJ가 되어

모순이발생한다.따라서양의크기의 a에대하여UJ(a)>US(a)가성립한다.
(1−G(sS|a))/

(
1−G(sJ|a)/G(sS|a)

)
가 a에약하게증가한다고하자.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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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a)는

1−G(sS|a)
1− G(sJ |a)

G(sS|a)

≥ vh

vl (32)

과 동치이고, US(a) > UJ(a)는 식 (32)의 부등호가 강한 부등호인 것과 동치
이다.가정에의해식 (32)의좌변은 a에약하게증가하므로,어떠한 a′에대해
US(a′) ≥UJ(a′)이 성립하면 모든 a > a′에 대해 US(a) ≥UJ(a)가 성립하고,
어떠한 a′′에 대해 US(a′′) > UJ(a′′)이 성립하면, 모든 a > a′′에 대해 US(a) >
UJ(a)가성립한다. (1−G(sS|a))/

(
1−G(sJ|a)/G(sS|a)

)
가 a에약하게감소하

는경우에도대칭적인논리를적용하여명제의결과를보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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